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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論論文文文槪槪槪要要要

본 논문은 조선초기의 노비와 노비소유주 사이에서 발생한 인명범죄
의 사례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고찰하였다.이
를 통해 지배층의 노비소유에 어떤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는지를 살펴
보고 노비소유자에 대한 노비의 저항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검토
하였다.또한 奴主關係의 갈등 표출의 방식과 변화해가는 奴主關係의 추
이를 규명하였다.
2장에서는 태조대로부터 성종대에 이르는 100여년의 기간 동안 기록

된 인명범죄를 검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奴主關
係에서 발생한 범죄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이를 통해 奴主關係 아래
에서 적지 않은 인명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이 시기의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상당한 갈등과 마찰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奴主關係에서 발생한 인명범죄의 원인을 노비에 대한 주인

의 범죄와 주인에 대한 노비의 범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노비에 대한
주인의 인명범죄는 私刑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濫殺
과 酷刑의 형태로 나타났다.주요 원인은 노비의 도망 즉 主家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에 있었다.주인에 대한 노비의 인명범죄는 주로 주
인의 신체적․경제적 침탈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었다.
4장에서는 奴主關係 인명범죄의 원인과 양상이 15세기 후반 이후 점차

큰 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주목하여 奴主關係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15세기 후반은 지배층의 토지집적과 정부의 가혹한 수취체제에 따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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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토지 이탈이 가속화되는 시기였다.몰락한 양인들의 사노비로의 투
탁과 雇工化,良賤交婚으로 인한 奴妻 및 婢夫의 양산으로 인하여 私賤
人口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이에 따라 노비의 소유를 정당화하고 수탈
을 합리화 하던 奴主之分의 명분은 동요되기 시작하였고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노비의 신분상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대되어 갔
다.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 노비처우에 대한 인식 및 노비소
유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노비들로 하여금 저항의 강도를 한층 거세
게 드러내게 하였고 이 시기의 殺主의 양상이 점차 집단적으로 변화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조선초기의 奴主關係는 노비의 효율적인 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본주

의 통제 강화와 이로부터 벗어나기를 꾀하는 노비의 저항 심화로 말미
암아 갈등을 겪고 있었다.이와같은 奴主關係는 15세기 후반의 사회경제
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변화를 겪게 되었다.양인인구가 천인으로
하향 분화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奴
主之分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아울러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 노비
의 신분상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어 감에 따라 15세기 후반 이
후 奴主關係는 점차 본주의 노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노비의
저항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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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序序序論論論

노비는 토지와 함께 조선시대의 중요한 경제적인 원천을 이루는 존재
로서 지배층의 존립근거이자 신분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기반이었다.1)조
선시대의 지배층이 양반으로서의 체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생산활동
에 노비의 노동력이 투입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또한 조선초기의 노
비 인구는 전체인구의 거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공사노비의 인구 구성
에서 사노비는 80%이상을 점하는 규모로 추정될 만큼2)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컸던 만큼 노비에 관한 연

구는 조선시대의 사회성격과 신분제를 해명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그 결과 노비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3)및 노비
제도의 정비 및 변천과정4),노비의 존재양태에 관한 연구5)등이 이루어져

1)『世祖實錄』卷 46世祖 14年 6月 丙午뺵司憲府大司憲梁誠之等上疏曰……我國家奴婢之法 其
來尙矣 而士大夫倚以爲生者也……夫田地人之命脈 奴婢 士之手足 輕重相等 不可偏廢뺶;『世
祖實錄』卷 43世祖 13年 8月 己亥뺵大司憲梁誠之上書曰……夫大家世族之爲大家世族 以其有
奴婢也뺶

2)鄭鉉在,「朝鮮初期의 奴婢에 관한 一考察 -奴婢人口 문제를 中心으로-」,『慶尙史學』4․5
合輯,1989,37～38쪽 참조.

3)金錫亨,「奴婢論」,『朝鮮封建時代農民の階級構成』,日本學習院東洋文化硏究所,1957.
李載龒,「朝鮮前期의 奴婢硏究」,『論文集』4,崇田大學校,1971.
李榮薰,「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前期 奴婢의 經濟的 性格」,『韓國史學』9,1987.
安承俊,「朝鮮前期 私奴婢의 社會經濟的 性格」,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

논문,2000.
4)周藤吉之,「鮮初に於ける奴婢の辨正と推刷とについて(上)」『靑丘學叢』22,1935,「高麗末期

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歷史學硏究』9-1,2,3,4,1939.
李樹健,「李朝 太宗期에 있어서의 對奴婢施策」,『大丘史學』 1,1969.
平木實,『朝鮮後期 奴婢制 硏究』,지식산업사,1982.
全炯澤,『朝鮮後期 奴婢身分硏究』,일조각,1989.
朴晉勳,「麗末鮮初 奴婢政策 硏究」,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5)韓榮國,「朝鮮 中葉의 奴婢結婚樣態(上,下),-1609년의 蔚山戶籍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歷史學報』75․76․77,1977,1978.

全炯澤,「한국 奴婢의 존재양태」,『노비․농노․노예 -隸屬民의 比較史-』,일조각,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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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의 실체를 밝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구의 경향이 제도사적인 관점에서 또는 노비소유

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성격을 띠는 등 노비의 현실적인 존재실태와 내
면의 실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奴主關係에 관한 연구는 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해명하기 위한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즉 이 시기의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구체적
으로 어떤 면에서 갈등을 내재하고 있었고,그 표출의 방식이 어떠하였으
며,노비의 저항이 어떤 처지와 상황 하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노비존재의 실태를 밝히는데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루어지
고 있지 않다.기존에 노비와 관련된 범죄를 통하여 사회상 및 사회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6)연구의 초점이 刑律의 적용에 맞
추어져 있거나 범죄의 사례와 行刑만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사회
상과 관련한 분석과 해석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범죄를 통해 사회상에 접근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

로 소략하다.7)이는 조선시대의 범죄에 관한 연구가 법전이나8)형사제도
일반에 관한 연구9)등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최근 들어 『審理錄』에 수록된 범죄의 분석을 통해 사회
池承鍾,『朝鮮前期 奴婢身分硏究』,일조각,1995.
金容晩,『朝鮮時代 私奴婢硏究』,집문당,1997.

6)崔楨鏞,「朝鮮初期 奴婢犯罪의 分析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영남
대 석사학위논문,1987.

兪起濬,「朝鮮初期 奴婢犯罪와 刑政」,『湖西史學』16,1988.
全用宇,「朝鮮初期 兩班들의 노비관련 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湖西史學』17,1989.
沈羲基,「16세기 李文楗家의 奴婢에 대한 體罰의 實態分析」,『國史館論叢』97,2001.

7)鄭泰憲,「朝鮮初期 社會犯罪에 관한 硏究」,동국대 박사학위논문,1988.
權純哲,「19세기 前半 서울地域의 犯罪相과 政府의 對應」,고려대 석사학위논문,2001.

8)金淇春,『朝鮮時代 刑典』,삼영사,1990.
朴秉濠,「朝鮮初期 法制定과 社會相 -大明律의 實用을 중심으로-」,『國史館論叢』80,1998.
鄭肯植․趙志晩,「朝鮮前期 『大明律』의 受容과 變容」,『震檀學報』96,2003.

9)徐壹敎,『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박영사,1974.
吳甲均,『朝鮮時代司法制度硏究』,삼영사,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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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살펴본 연구10)및『欽欽新書』에 실린 성관련 살인사건을 분석한
연구11),검안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들이12)발표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審理錄』에 수록된 범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죄에 반영된
일탈․갈등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한 심재우의 연구는 본고의 연구와 관련
하여 많은 시사를 주었다.13)
범죄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마찰의 표출방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인명범죄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인명범죄의 발생원인과 실태 및 변화
의 추이를 분석하게 되면 사회구성원간의 마찰 양상을 포함한 당시 사
회가 안고 있던 갈등의 문제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관
계의 갈등표출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4)
필자가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밝히는데 인명범죄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주관계는 노비가 주인에게 소유되어 지배당하는 존재였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에서 갈등과 마찰이 내재되어 있을 여지가 가장 많은 사회적
관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므로 인명범죄를 통하여 이 시기의 노주
관계를 살펴보면 지배층의 노비소유의 실제와 노비의 저항의 실태를 파

10)趙珖,「18세기 전후 서울의 犯罪相」,『典農史論』2,1996.
심재우,「『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서울의 범죄 양상」,『서울학연구』17,2001.

11)김선경,「조선후기 여성의 성,감시와 처벌」,『역사연구』8,2000.
12)심재우,「조선후기 인명(人命)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역사와 현실』23,1997.
金澔,「奎章閣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朝鮮時代史學報』4,1998.
최재천 외,『살인의 진화심리학 -조선후기의 가족살해와 배우자 살해-』,서울대학교 출

판부,2003.
13)沈載祐,「『審理錄』硏究 -正祖代 死刑犯罪 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서울대 박사학위
논문,2005.

14)물론 사회의 갈등양상이 모두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뿐더러 모든 사회
구성원간의 마찰이 범죄의 표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범죄의 동기 및 가
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당시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나 인
간관계의 갈등의 이면이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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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초기의 노비는 물적인 성격과 인간적인 성격의 양면성을 가지는

존재였다.특히 노비의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
며 국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었다.노비가 말
보다 싼 값에 매매되는 것을 두고 가축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므로 도리를 거스르는 일이라 하여 노비의 매매가를 말 값 이
상으로 정하여 법으로 삼게 한 것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찾아볼 수 있
다.15)또한 세종도 “노비는 비록 賤人이나 天民이 아님이 없다.”라 하여
노비 역시 군주의 통치 권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인간,즉 天民이
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16)노비의 인간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이와같
은 관념은 곧 주노관계를 군신관계와 동일시하여 강상의 차원에서 인식하
고 규정한 奴主之分의 사회의식이 성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노비
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비로소 노비와 노비소유주 사이에
명분론적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17)
이처럼 노비는 본주에게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유의 대상으로 파악되

는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성상 본주에게 지배당하고
통제당하는 존재였다.따라서 노비와 노비소유주의 관계는 노비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설정된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이에 노주
관계에 대한 연구는 노비의 삶을 형성하고 규정하였던 구체적인 사회관
계를 究明하는 의미를 지닌다.나아가 奴主關係를 밝히는 일은 노비가

15)『太祖實錄』卷 14太祖 7年 6月 18日 壬戌뺵刑曹都官上言 凡奴婢價 多不過五升布一百五十
匹馬價則至四五百匹 是重畜輕人於理不順願 自今凡奴婢價 勿論男女年十五以上四十以下者
四百匹 十四以下四十一以上者 三百匹 論定買賣 永爲恒法 其在逃役價 則每一名一朔 五升布
三匹 年月雖多 不過其直 上允之뺶

16)『世宗實錄』卷 105世宗 26年 윤7月 24日 辛丑뺵傳旨刑曹……況奴婢雖賤 莫非天民也뺶
김훈식,「여말선초의 민본사상과 명분론」,『애산학보』4,1986.60쪽 재인용.

17)김훈식,위의 논문,1986.56～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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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인신적으로 강하게 예속되어 매매,상속,증여되고 있다는 점에
서 노예적 상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때 고대에서 중세로 사
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노비제가 극복되어 가야하는 것으로 이해됨에
도 불구하고 중세후기에 들어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줌으로써 한국 중세사회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
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조선의 건국으로부터 경국대전이 반포 시행되는 성종대까

지 약 100년에 이르는 기간을 조선초기로 상정하여 이 기간 동안에 발
생한 인명범죄의 사례를 통하여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조선초기에 기록된 인명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

석하여 이 시기에 발생한 인명범죄 중에서 노주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밝혀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당시 사회에서 첨예하게 갈등을 드러내고 있
는 사회적 관계였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노주관계 아래에서 발생한 인명범죄의 원인을 주인의 노비에

대한 범죄와 노비의 주인에 대한 범죄로 형태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
펴봄으로써 奴主關係의 갈등과 마찰이 왜 발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태
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奴主關係 인명범죄의 원인과 양상

도 점차 큰 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하여 奴主關係의 추이를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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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人人人命命命犯犯犯罪罪罪에에에서서서의의의 奴奴奴主主主關關關係係係의의의 비비비중중중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
기고 지키고자 하는 가치규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오늘날의 범죄는 형
식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이며 실질적으
로는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不法일 것을 요하며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정의된다.18)그러나 조선시대의 범죄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왕권에 대한 침해와 유교적 가치규범의 위반,사
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인 행위 등을 모두 범죄로 규정할 수
있었다.
태조대부터 성종대에 이르는 103년 동안 三覆에 의해 국왕의 최종 판

결이 내려진 2,045명의 사형죄수에 관한 기록을 실록에서 찾아 범죄 실
태의 특성을 분석한 정태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발생한 범죄는
대체로 强盜․殺人․竊盜․奸淫․毆打․僞造․燒家․利敵․謀叛․亂言
․誣告․不敬․詐稱․私貿易․焚陵 등으로 정리된다.이 가운데 강도가
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살인범이 29.3%,절도범이 12.8%
로서 강도와 살인․절도가 전체 범죄의 90%를 차지하였다.19)

18)李在祥 ,『刑法總論』,박영사,1995,65～66쪽 참조.
19)鄭泰憲,「朝鮮初期 社會犯罪에 관한 硏究」,동국대 박사학위논문,1988.23쪽〈表Ⅱ-1〉인용

〈표 1〉王代別 犯罪三覆과 人員現況(태조～성종) (단위:명)
범죄
구분

왕대별

强
盜
殺
人
竊
盜
奸
淫
毆
打
僞
造
燒
家
利
敵
謀
叛
亂
言
誣
告
不
敬
詐
稱
私
貿
易
焚
陵 計 % 년평균

인원

세종 57234010318 28 8 18 10 2 6 1105 54.0 34.5
단종 7 2 1 10 0.5 5.0
세조 2 18 1 2 1 5 2 2 1 34 1.7 2.4
예종 11 1 6 18 0.9 18.0
성종 40022415930 11 12 4 7 4 10 8 5 2 1 1 890 43.5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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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命 즉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범죄는 그 피해를 전혀 복구할 수 없
다는 점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嚴刑으로 다스려야 할 중한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조선시대에도 역시 인명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규정
되어 죽음의 원인과 범인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범죄자
에 대한 엄한 형벌이 부과되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 필자가 확인한 인명범죄는

총 908件으로 왕대별로 발생건수를 정리하면 다음의〈표 2〉와 같다.

〈표 2〉왕대별 인명범죄의 발생건수20)

편의상 왕대별로 분류하여 통계를 내었지만 시기별 인명범죄의 추이
에 관해서는 별도의 심도 깊은 연구를 요하는 부분으로 생각되기에,여
기에서는 다만 기록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計 97460026248 41 22 22 18 17 13 10 8 8 1 1 2,045100.0
% 47.629.312.82.32.01.11.10.90.80.60.50.40.4 100.0

20)다음의 표를 살펴보기에 앞서 통계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즉 실제 사건
의 발생 수와 필자가 정리한 기록상의 발생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실록 자료는 지배층 중심의 기록인 까닭에 주로 국가정책이나 지배층인 양
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피지배층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룬 측면이 존재
한다.또한 왕대별로 기록의 편차가 존재하고 편찬과정에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등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시기
구분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합계

유
형

살 인 7 2 19 419 4 8 48 7 236 750
자 살 2 8 2 2 3 1 6 24
구 타 2 3 10 50 4 4 20 3 38 134

합계 9 5 31 477 10 14 71 11 280 908
연평균 1.5 2.5 1.7 14.9 5 4.7 5.5 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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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태조대부터 태종대까지 사건의 연평균 발생수가 3件
을 넘지 않다가 세종대에 이르러 증가를 보여 14.9件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 초에 희소하게 발생하던 인명범죄가 세종대에 이르러 갑자
기 증가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태조대부터 태종대에 이르는 기
간은 건국초기라는 시기적인 배경과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인명사건이 관에 접수되지 않고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좀 더 높았으리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조선이 건국된 시점부터 성종의 재위 마지막 해인 1494년까지 103년

동안 총 908件의 인명범죄가 기록에 남겨져 있다.사건의 유형별로 발생
수를 살펴보면 살인이 750件,자살이 24件,구타가 134件이다.수치상으
로는 살인이 구타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살인이 구타보다 많이 발생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구타보다 살인이 더 높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즉 살인사건은 대부분의 범죄자가 死刑에 처해지는 重
罪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死刑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
던 유일한 존재인 국왕에게 보고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어 누락의
정도가 비교적 덜하였다.그러나 구타의 경우는 인간관계에 갈등과 마찰
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타의 범죄에 비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
던 까닭에 관에 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화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에
서 실정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령의 권한 내에서 처벌될 뿐 왕에게
까지 보고될 성격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실
록에 기록되어 있는 구타사건은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노비가 주인을
때리는 등의 강상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명범죄는 범행의 대상이 사람인 까닭에 여느 범죄보다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이들 둘 사이의 관계는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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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성 및 갈등을 야기한 인간관계와 사회 환경을 살피는데 꼭 필
요한 사항이다.21)

〈표 3〉인명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 필자가 확인한 인명범죄 총
908件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범죄는 419件으로

21)沈載祐,앞의 논문,2005,119쪽 참조.

가해자

피해자

본
주

노
비
․
비
부

가 족
친
․
인
척

간
부

채
권
자

이
웃
․
지
인

관
(官)

민
(民)

기
타
합
계부

모

처
부
모

자
식
사
위
남
편
아
내

형
․
누
나

동
생

본주 76 76
26 26노비․비부

41 41

가족

부모
9 9처부모

3 3자식
3 3사위

93 6 99남편
36 36아내

9 9형․누나
6 6동생

26 26친․인척
3 3남편의후처,전처․첩

4 4간부
5 5채무자

이웃․지인 7 7
관(官) 5 5
민(民) 55 55
기타 6 6
합계 2676 3 3 41 9 4096 6 9 26 6 5 7 55 5 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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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계를 내어 정리한 것이 앞의〈표 3〉이다.
인명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전체사건의

46%인 419件으로서 이를 통해 다소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그 주요양
상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가족구성원 사이에
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범죄의 45% 정도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
히 부부 사이의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그 중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가 93件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거나 구타한 경우인 36件
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난 범
죄는 총 44件으로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가 3件,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가 9件이며 자식이 부모를 때린 경우가 32件이다.이 밖에도 형제간
의 범죄와 사위와 처부모간에도 인명범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또한
친․인척 사이의 범죄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인명범죄가 가족 및 친족 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현대의 범죄에서

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22)그 이유는 아마도 관계의 특
성상 타인에 비하여 접할 기회가 잦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
마찰과 갈등이 생길 여지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 것 같다.또한 타인에
비하여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고 서로 혈연 및 결혼이라는 결
속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신 혹은 믿음을 저버리
는 행위는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
져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22)李存杰,「殺人犯罪의 原因과 對策」,『法學硏究』5,韓國法學會,2000,324쪽 ;김진혁,「殺
人犯罪의 特性 및 對應方案」,『韓國公安行政學會報』13,2002,37쪽 참조.



- 11 -

가족구성원간의 범죄 다음으로 많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노비
와 주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명범죄이다.奴主關係에서 발생하는 인
명범죄는 모두 102件으로 이 중에서 노비가 본주를 살해한 사건은 47件,
본주를 구타한 사건은 29件이며 본주가 노비를 살해한 사건은 18件,노
비를 구타한 사건은 8件이다.수치상으로 볼 때 노비가 주인의 인명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렇지만 이에 대해
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본다.당시 사회에서 노비가 주
인을 죽이는 사건은 강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
로 인식되었다.조선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큰 틀이었던 신분제를 거스르
는 일이었기 때문이다.따라서 국가에서는 주인을 죽인 노비를 모든 사
람들이 보는 앞에서 死刑을 집행하는 등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
여금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인식을 드러내곤 했다.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노비가 주인을 죽이는 사건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여타의
살인사건에 비하여 기록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반면 주인
이 노비를 죽이는 경우는 거의 사적인 형벌을 가하다 죽인 경우인데 이
는 집안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라 관에서 그 실정을 모두 알
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
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官과 民의 관계이다.여기에서 官은

곧 국가를 의미한다.官과 民의 관계에서 인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濫刑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濫刑은 관리가 죄인을 訊問하거나
처벌할 때 규정된 법 이외의 형벌을 가하거나 억울하게 형벌을 가하여
서 인명이 상하게 되는 경우이다.조선시대에는 범죄자를 처벌 할 때 확
실한 물적 증거가 있더라도 자백이 없을 경우 유죄를 성립시킬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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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불복할 경우 명백한 물증이 있어도 그에 상
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었다.비록 신장의 규격과 매질하는 신체부
위에 관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는 하였지만23)신문하는 관리들이 급하
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亂杖을 행하는가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죄
수들을 고문하여 受刑者가 죽음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24)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도 인명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채무자

가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독촉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이것
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이다.또한 채권자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
으로 보낸 奴가 자신의 주인의 권세에 의지하여 사채를 거두는 과정에
서 폭력을 휘두르다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이 시기의 채권자와 채
무자는 신분계급의 상하관계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사채대여는 양반
사족으로 대표되는 지배층이 토지를 집적해가는 중요한 방법이었다.25)
채무자인 농민들은 흉년 및 정부의 가혹한 부세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장리 및
사채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궁핍한 형편상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
우가 허다하였다.26)이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즉 양반사족과 농민 사
이에 마찰이 빚어져 인명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또한 이웃이나 지인의 관계에서도 인명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웃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3件,지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4件이다.

23)『經國大典』卷 5刑典 推斷뺵凡拷訊 訊杖長三尺三寸上一尺三寸則圓徑七分下二尺則廣八分厚
二分(用營造尺)以下端打膝下 不至臁肕一次毋過三十度 取旨乃行뺶

24)『世宗實錄』卷 84世宗 21年 2月 辛亥뺵議政府啓……或以手執兩耳 緊引致傷 或兩鬂毛髮 裂
木挾引 皮浮眥裂 訊杖三十度 猶爲不足 因以杖端 衝其傷處 刻深侵虐者 或有之 請一皆痛禁뺶

25)李景植,『朝鮮前期 土地制度硏究Ⅱ -농업경영과 지주제-』,지식산업사,1998.253～269쪽
참조.

26)『成宗實錄』卷 445年 윤6月 更子뺵御經筵 講訖……掌令李瓊仝啓曰 此則小弊也 當今宰相
務富其家 以長貨利 貸民穀布 而貧不能償 則依勢作威 刦奪土田牛馬侵虐之狀 不可勝言 請宰
相之有長利者 一皆禁之 琛又啓曰 非但宰相 僧人有以長利侵民者 淸淨寡欲乃僧道也 而多畜
財産 以爲民害 不可不禁 允成曰 古云 富者貧之母 如非長利 凶年飢歲 小民無以資活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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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웃 간에 발생한 범죄가 3件밖에 되지 않는 것은 다소 의외이
다.타 지역과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고 주요 생활반경이 자신
의 고을에 한정되었던 조선 초기 사회의 특성상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
람보다는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이나 같은 고을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한 인명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이 또한
자료의 한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실록의 기록에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인의 거주지 및 옥에 갇힌 지역만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
의 거주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
자의 지역적인 연관성에 대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고찰은
불가능하다.
그밖에 제자가 스승을 죽인 사건이 2件,아내가 전남편의 자식을 죽인

사건이 2件,간통한 여인의 시동생이나 주인을 죽인 경우가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초기에 기록된 인명범죄 가운데 24%

가 노비와 주인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당시 인명범죄의 적지 않
은 경우가 奴主關係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더구나 기록
되지 않은 주인의 노비 私刑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에서 노비와 주인의 관계는 상당한 갈
등과 마찰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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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奴奴奴主主主關關關係係係 人人人命命命犯犯犯罪罪罪의의의 형형형태태태별별별 원원원인인인 분분분석석석

2장에서 조선초기에 기록된 인명범죄 가운데 노주관계 아래서의 범죄
발생률은 가족구성원 간의 범죄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그 비
중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장에서는 실록의 사례를 통하
여 노비와 주인간의 인명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그런데 원인분석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실록의 기록에 명
확한 범죄의 동기가 밝혀진 경우가 30%에 지나지 않아서 전체사건의
구체적인 동기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특히 주인에 대
한 노비의 범죄의 경우는 기록의 정도가 더욱 소략하다.이점을 염두에
두고 동기가 확인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주인의 노비에 대한 범죄

노비는 주인에게 소유되어 지배당하는 존재로서 본주의 직접적인 통
제 하에 있었다.27)따라서 노비의 주인이 家長으로서 노비의 잘못을 다
스릴 때 사적으로 體刑을 가하는 私刑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
가에서도 주인이 자신의 노비에게 私刑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노
비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28)그러나 이 私刑은 주인의
자의에 따라서 일관된 원칙이 없이 집행되어 노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濫殺과 酷刑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27)『成宗實錄』卷 23成宗 3年 10月 丙子뺵(司憲府持平金)利貞等更啓曰 遠方奴僕有行不義者
其家長尙且治罪 況家內事乎뺶

28)『世宗實錄』卷 105世宗 26年 윤7月 辛丑뺵傳旨刑曹……奴婢有罪者 其主論罰之法 行之已久
未易遽革也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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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私刑이 酷刑과 濫殺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주인
의 분노를 제어하고 통제할 만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서 자의적으로 행해진 때문이었다.이와 같은 상황은 성종이 “國法에 무
릇 한 집안의 주인이 노비에게 罪過가 있으면 스스로 벌하도록 맡겨 둔
것은 그 분수를 중하게 여긴 것이다.그러나 그 사이에 어리석고 사나운
무리가 스스로 벌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도리가 아닌 殘虐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다.”29)라고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물론 국가가 私刑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

었다.노비가 살인이나 강도죄 등 국법을 범한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처
벌되었다.즉 국가가 허용하는 私刑의 대상은 노주관계 아래에서 노비가
주인에 대해 저지른 잘못 및 일탈행위를 말한다.또한 국가는 濫殺과 酷
刑과 같은 극단적인 私刑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약을 가하였다.30)이것은
생살여탈의 권한은 한 사람 곧 왕에게서만 나온다는 당시의 왕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31)즉 국가는 집안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
비의 일탈행위 등에 대한 노비 통제의 의미로 이루어지는 본주의 체벌만
을 私刑으로 허용하되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재를 가하였
던 것이다.

29)『成宗實錄』卷 216成宗 19年 5月 辛卯뺵傳旨刑曹曰……國法凡家主之於奴婢 遇有罪過 任其
自罰 重其分也 間有嚚悍之徒 利於自罰 非理殘虐無所不至뺶

30)『世宗實錄』卷 105世宗 26年 윤7月 24日 辛丑뺵傳旨刑曹……稽諸律文 奴婢歐家長條云 若
奴婢有罪 其家長及家長之期親若外祖父母 不告官而歐殺者 杖一百 無罪而殺者 杖六十徒一年
當房人口 悉放從良 若違犯敎令而依法決罰 邂逅致死及過失殺者 各勿論 則其主擅殺奴婢者
一依律文施行可也……自今奴婢有罪無罪 不告官而歐殺者 一依舊例科斷 如有炮烙劓刵黥面
刳足及或用金刃弓矢 或用大木巨石 一應慘酷濫殺者 其當房人口 非自己奴婢 勿令屬公 若期
親及外祖父母歐殺 而當房人口 係殺者之奴婢 則亦令屬公뺶

31)『世祖實錄』卷 37世祖 11年 11月 丁卯뺵卒參判曺孝門妾子晋卿 殺婢子于東大門外……生殺
予奪 獨出一人 晋卿擅殺其婢 殘暴莫甚뺶;『成宗實錄』卷 88成宗 9年 正月 23日 丙戌뺵御
經筵 講訖 司諫慶俊啓曰 以棄屍事 許奴婢告其主 君臣奴主 其義一也 若奴婢告家長
則是綱常毁矣……上曰 予非不知綱常之毁 然擅殺人命 是無君也뺶(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임.이하 사료에서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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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비의 도망

노비의 도망은 성종 15년 한명회가 올린 계에서 “지금 공․사노비들
이 도망하여 누락되고 몰래 자기 집에 두어 숨도록 한 것이 무려 1백
만이 되니,이는 三韓 때의 한 나라 인구수입니다.”32)라고 할 정도로
조선시대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경제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공노비의 도망은 국가재정의 감소를 의미하며 사노비의 도망은 곧 그
주인의 경제력의 감소를 의미한다.특히 사노비의 경우는 士家의 盛衰를
좌우할 만큼 主家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존재였다.33)
또한 조선시대의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군신관계와 동일시되는 綱常

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었다.따라서 도망노비는 주인의 경제력 감소와
아울러 背主한 逆奴로서 주노관계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어 주인
에게 용서받지 못할 존재로 인식되었다.주인의 입장에서는 도망노비에
게 다시는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노비들 또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
이다.이와 같은 점에서 도망노비에 대한 주인의 처벌은 그 사안의 중요
성을 생각해 볼 때 일상적인 체벌과는 거리가 있는 강도 높은 것이었음
을 짐작할 수 있다.아래의 사례는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성종대에 충순위 이형문은 奴 옥산이 배반하고 달아났다 하여 두 귀

를 자르고,오른쪽 볼에 牛賊이라고 刺字하고,두 무릎과 오금을 불에
태웠으며34)세종대에 행사직 임가는 그의 奴 백동이 주인을 배반하고

32)『成宗實錄』卷 170成宗 15年 9月 癸丑뺵御經筵 講訖 領事韓明澮啓曰……今者公私賤口 逃
漏隱接 無慮百萬 此三韓時一國人數也뺶   

33)『文宗實錄』卷 7文宗 1年 5月 丙辰뺵議政府據刑曹呈啓……夫奴婢代主之勞 使之如手足 士
家之盛衰 實由蒼赤之有無뺶

34)『成宗實錄』卷 74成宗 7年 12月 戊戌뺵義禁府啓 忠順衛李亨門以其奴玉山背逃 割兩耳 刺右
腮曰牛賊 熏灼兩膝膕䐐罪 律該決杖一百盡奪告身 削仕還屬 命決杖 邊遠充軍 玉山屬公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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役事를 회피하였다 하여,무수히 구타한 끝에 그 두 귀를 자르고 근육을
끊어내고 머리털을 깎는 등 잔혹한 형벌을 가한 끝에 죽게 하였다.35)
주인의 입장에서 노비의 죽음은 경제적인 손실면에서 볼 때 원치 않

는 일이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잔혹한 형벌
을 가하고 있는 것은 도망노비에 대한 주인의 극도의 분노에 기인한 것
이기도 하지만 다른 노비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기도 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노비의 壯勇隊 入屬

노비의 도망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었다
면 壯勇隊 入屬은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었다.
세조 5년에 忠武衛 소속으로 설치된 公私賤으로 구성된 壯勇隊는 성종
6년에 양인 병종으로 그 성격이 달라지기 전까지 公私賤 등이 장용대에
입속하여 복무기한을 마치고 從良되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36)즉
사노비가 장용대에 입속하여 복무기한을 마치게 되면 公處 奴子 중에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본주의 自願에 따라 바꾸어 주고 본인은 役을 면
할 수 있었다.37)주인과 緊縛한 관계에 있었던 당시 사노비의 성격을 생
각해 볼 때 사노비의 장용대 입속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던 까닭에 장용대 입속
을 둘러싼 노비와 주인의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리라고 추

35)『世宗實錄』卷 31世宗 8年 2月 丙寅뺵刑曹啓 行司直林稼 以奴白同背主避役 無數歐打 割其
兩耳 斷筯剪髮 殘刑致死 律應杖 一百從之뺶

36)李弘斗,「壯勇隊를 통한 朝鮮時代 賤人의 身分變動 -公私賤 內奴의 身分上昇을 중심으
로-」,『實學思想硏究』8,1996.

37)『世祖實錄』卷 17世祖 5年 9月 丁酉뺵兵曹啓……私賤則以公處奴子年歲相準者 聽本主自願
換給 己身免役……從之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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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무릇 장용위는 모두 奴로서 주인을 배반한 것이므로,심히 옳
지 못합니다.”38),“장용대 설치 이후부터 노비가 주인을 배반하기 시작
하였습니다.”39)와 같은 당시 대신들의 인식을 통해 볼 때 노비의 장용대
입속은 背主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장용대 입속을 통한 奴主간의 구체적인 갈등 사례로서 노비인 富貴가

장용대에 입속하려고 하자 주인 홍계조가 이를 미워하여서 귀를 베고
힘줄을 끊은 경우가 확인된다.40)부귀는 장용대의 입속을 꾀하였지만 본
주는 부귀의 귀를 베고 단근형을 가함으로써 이를 제재하고 있다.노비
의 장용대 입속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노비가 복
무기한을 마친 후에 공노비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문제는
노비가 장용대에 입속해서 복무기한을 마치기 전까지의 시간이다.주인
에게는 자신의 노비가 입속한 후 부터 공노비를 지급받기 전까지의 시
간동안 노비의 不在로 인한 노동력과 경제력의 공백이 생겨 손실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3)노비의 發怨言․誣言

노비는 주인에게 소유되어 지배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거나[不禮本主]태도가 불손한 노비는 치죄의 대상이 되
었다.그러나 아쉽게도 실록에서 본주가 자신에게 불손하다는 이유로 노

38)『成宗實錄』卷 87成宗 8年 12月 丙辰뺵受常參 視事……(領議政鄭)昌孫曰 凡壯勇衛皆以奴
背主 甚不可뺶

39)『成宗實錄』卷 33成宗 4年 8月 癸亥뺵先是 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疏 至是乃下 其
疏曰……自設壯勇隊以後 奴始背主뺶    

40)『世祖實錄』卷 29世祖 8年 11月 4일 甲午뺵有一壯勇隊訴駕前曰 私奴富貴者 欲入壯勇隊 其
主洪繼祖疾之割耳斷筋뺶;『世祖實錄』卷 29世祖 8年 11月 29일 己未뺵義禁府鞫洪繼祖啓
律應斬待時 命勿待時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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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게 직접 私刑을 가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이것은 실제로 이와 같
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던 까닭에 실록의 특성상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행 부호군 심한의 아내 이씨의 奴 맹식과 중석이 장용대에
들어간 뒤로 본주에게 禮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杖 1백과
주인에게 돌려주어 役使하게 하는 처벌을 받은 사례는 확인할 수 있
다.41)
주인에 대한 태도가 불손한 것과는 별도로 노비가 주인에게 원망의

말을 한 것이 이유가 되어 주인으로부터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참판 조효문의 첩 자식 조진경이 婢子를 동대문 밖에서 죽인 사
건이 그것이다.조진경의 어미 흔비에게 보로미라는 婢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자 주인인 흔비에게 휴가를 청하였지만 흔비가
허락하지 않자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이것을 들은 흔비가 노하여 그 아
들에게 보로미를 죽이라고 하자 조진경은 보로미의 자식을 옆에 세워
놓고 ‘내가 네 어미를 죽이는 것을 보라.’하고는 奴를 시켜서 다듬이방
망이로 그 머리를 치게 하였는데 죽지 않자 친히 활을 쏘았으나 또 죽
지 않으므로,화살을 뽑아 다시 쏘아서 죽였다.42)
한편 노비가 주인을 모해하는 말을 했다하여 남살한 경우도 있었다.

행 호군 박윤창의 아내 귀덕은 노비를 원수와 같이 미워하였는데 집에
장대하고 아름다운 奴가 한명 있어 그를 총애하여 부리었다.이를 두고

41)『睿宗實錄』卷 8睿宗 1年 11月 丁亥뺵刑曹啓 行副護軍沈澣妻李氏奴孟植 仲石 入壯勇隊 不
禮本主 其母小斤亦然 當得情科罪 然孟植 仲石 拷訊已三次 小斤二次 猶且不服 無他證人 只
以家中女奴爲證 瞹昧難明 不可遽置重 典但照李氏狀告 孟植 仲石 小斤等唐突 所在處則雖無
切追之言 意必强狠不遜 請依律杖一百還主役使 以正風俗 從之뺶

42)『世祖實錄』卷 37世祖 11年 11月 丁卯뺵卒參判曺孝門妾子晋卿 殺婢子于東大門外 晋卿母欣
非 卒敦寧李絞妾女也 爲孝門妾 生晋卿有婢甫老未 其子病死 請暇不得 有怨言 欣非怒謂其子
曰 必殺此人 晋卿率奴僕數人 歸東大門外巖穴間 立其子於側 謂曰 看我殺汝毋 兒子啼呼 不忍
視 令奴夫黃以砧杵擊其首 不死 親自射之 又不死 抽矢復射殺之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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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婢가 귀덕이 그 奴와 私通했다고 聲言하자 귀덕이 즉시 그 母子를
때려 죽게 하였다.43)
본주를 원망하는 말을 하거나 모해를 하여 私刑을 당하는 것은 노비

가 비록 재산으로 취급되기는 했지만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표출할
수도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였다는 데 기인한다.짐작하건대 노비의 대
부분은 본주의 가혹한 대우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
고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그 처지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고,
위의 보로미의 경우처럼 자식이 병들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
주지 않는 경우와 같이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였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
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것이다.

4)奴의 婢妾 간통과 본주의 婢 간통

奴가 주인의 婢妾이나 주인이 가까이 하는 婢와 간통을 한 경우에 주
인으로부터 私刑이 가해지고 있었다.그 사례로 익녕군 이치가 자기가
가까이 하는 婢를 간통한 奴 계동을 割勢한 경우와44)전 판중추원사 오
승이 첩으로 삼은 기생 금강아와 간통한 奴의 발바닥을 불로 지지고 杖
殺한 사건을 들 수 있다.45)割勢는 곧 宮刑을 말하는 것으로 생식 기능
을 잃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宮刑은 그 성격상 死刑보다 더 굴
욕적이고 가혹한 형벌이었다.

43)『世祖實錄』卷 7世祖 3年 5月 辛巳뺵命義禁府 放行護軍朴允昌 姜貴德……凡僕隷之有小失
者 輒加拷掠 因而死者非一 奴婢疾如仇讎 家有一奴稍壯美 貴德寵使之 有一婢聲言與奴私貴
德 卽搏殺其母子 事覺見囚뺶

44)『世宗實錄』卷 124世宗 31年 5月 壬辰뺵益寧君 袳以其奴桂同奸所私婢割勢 命宗簿寺鞫
之뺶

45)『世宗實錄』 卷 102世宗 25年 11月 乙卯뺵前判中樞院事吳陞妻亡 以妓錦江兒爲妾 專幹家事
時陞年八十 錦江兒常密與人私 陞老耄不知 又與陞奴奸 陞知之 燻炙奴足心 杖殺之뺶



- 21 -

한편 본주가 자신의 비를 간통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은
본주가 자신이 간음하고자 하는 婢가 저항하고 도망하자 이를 이유로
私刑을 가하는 경우와 본주와 비의 관계를 女主가 투기하여 발생한 사
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전자의 사례로는 문산군 유하의 첩의 아
들 유효손이 婢 효양을 간통하고자 하였으나 효양이 따르지 않고 도망
하였다는 이유로 쇠를 달구어 근육을 지지고 왼쪽 발뒤꿈치를 뚫어 삼
끈으로 꿰어 묶는 등 酷刑을 가한 사건을 들 수 있다.46)숯불에 쇠를 달
구어 근육을 지지는 형벌인 炮烙刑은 “국가에서도 쓰지 않는 것”이라는
성종의 말에도 나타나 있듯이 끔찍한 극형이었다.
본주와 관계를 맺은 婢에 대한 女主의 私刑은 노비의 잘못에 대한 주

인의 징계와 치죄라기 보다는 正妻로서의 반발의 의미와 아울러 대상
婢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따라서 그 양상이 잔혹하게 나
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그래서 성종도 참혹하게 죽은
시체가 발견되자 “참혹하기가 심하다.이것이 어찌 閭閻의 미천한 백성
이 서로 싸우면서 때린 자가 한 짓이겠는가?틀림없이 巨家의 독살스러
운 아낙네가 첩을 妬媢하여 속시원하게 분풀이를 하려는 자의 소행일
것이다.”47)라고 하여 잔인하게 죽인 소행을 미루어 妬忌로 인한 살인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세종대 집현전 응교 권채의 아내 정씨가 권채의

비첩 덕금을 질투하여 머리털을 자르고 똥을 먹이고 항문을 침으로 찌
르며 하루 걸러서 밥을 주는 등 여러 달을 가두어 두고 학대하여 거의
46)『成宗實錄』卷 216成宗 19年 5月 辛卯뺵文山君 柳河妾子孝孫 以婢孝養屢逃亡 燒鐵火筋 穿
左足踝 又以麻繩貫結 孝養三寸叔馬未致 狀告三司뺶;『成宗實錄』卷 218成宗 19年 7月
己巳 ;『成宗實錄』卷 218成宗 19年 7月 甲戌 ;『成宗實錄』卷 218成宗 19年 7月 癸未

47)『成宗實錄』卷 216成宗 19年 5月 乙酉뺵傳旨 義禁府 刑曹 漢城府……慘酷甚矣 此豈閭閻小
民鬪狠相敺者之所爲 必巨家悍婦妬媢妾媵 甘心快意者之所爲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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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비롯하여48)태조대에 전 교서감 왕미의 아내
가 그 婢를 妬忌하여 죽여서 길옆에 버린 사건49),세종대에 좌찬성 이맹
균의 아내 이씨가 남편이 가까이한 婢를 참혹하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여 홍제원 길가에서 발견된 사건50),성종대에 참봉 신자치의 아내 숙
비가 그 어미 막생과 더불어 질투로 인하여 婢 도리의 머리를 깎고 혹
형을 가하여 흥인문 밖 산골짜기에 버려둔 사건51)등이 확인된다.
특기할만한 점은 죽음에 이르지 않은 덕금을 제외하고는 酷刑으로 치

사한 屍身들이 모두 遺棄되었다는 사실이다.바꿔 말하면 시신들이 모두
유기되었기에 외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사건이 발각될 수 있었
다는 것이다.즉 私刑으로 인하여 노비가 죽음에 이르는 범죄는 발생장
소가 외부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 사족의 집안이었고
가해자 또한 지배층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고 그 집안 내에
서 조용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많았다.이것은 세종이 “私家의 隱密한 곳
에서 죄 지은 노비를 그 주인이 어떻게 하나하나 율문을 상고하여 논죄
할 수 있겠는가.그것이 법에 의거하였는지 아닌지는 考覈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한 것과 같이 왕도 인식하고 있는 바였다.52)

48)『世宗實錄』卷 37世宗 9年 9月 戊子뺵義禁府啓 權採杻妾婢德金 家內囚禁及妻鄭氏因妬德金
斷髮喫矢 針刺肛門 越日給食 累朔囚禁侵虐 飢困濱死 照律採杖八十 鄭氏杖九十 命採收職牒
外方付處 鄭氏贖杖뺶

49)『太祖實錄』卷 12太祖 6年 7月 甲戌뺵前校書監王亹奸其婢 其妻妬殺之 棄諸道傍 刑曹請罪
亹率妻逃 上命收職牒뺶

50)『世宗實錄』卷 89世宗 22年 6月 庚辰뺵左贊成李孟畇啓 家婢有罪臣妻 使奴杖之 仍斷其髮
至五月十三日乃死 臣卽令蒼頭數人埋之奴輩還曰 已理矣 臣以爲信然 今聞洪濟院路邊有死女
三司推覈 臣疑之問諸其奴 奴對以置諸洪濟院路旁 然後臣始知死者乃臣家婢也 不意前日蒼頭
紿我也 臣不勝驚懼 敢以聞 上曰 予已知悉 孟畇嘗私其婢 妻李氏 因妬杖之 極其慘酷 遂死뺶;
『世宗實錄』卷 89世宗 22年 6月 丁亥 ;『世宗實錄』卷 89世宗 22年 6月 己丑

51)『成宗實錄』卷 48成宗 5年 10月 壬辰뺵司憲府據東部牒啓 北部參奉愼自治妻李氏與其母李氏
妬自治所奸婢道里 斷髮拷掠 又燒鐵以烙胸膛 陰門 身無完肌 置諸興仁門外山谷間 殘忍莫甚
李氏母女請致鞫之 命義禁府囚鞫뺶;『成宗實錄』卷 49成宗 5年 11月 壬子

52)『世宗實錄』卷 105世宗 26年 윤7月 辛丑뺵傳旨刑曹……況於私家隱密之處 有罪奴婢 其主安
能一一按律論罪乎 其依法與否 考覈甚難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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酷刑과 濫殺과 같은 극단적인 私刑이 이와 같이 발각되지 않고 자행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적으로 노비가 본주를 고발할 수 없도
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경국대전』은 자손이나 처첩,노비가 부모
혹은 가장을 고소할 경우 謀叛․謀逆․謀反을 제외하고 모두 교형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奴妻․婢夫가 가장을 고소한 경우에도 이유에
관계없이 杖一百 流三千里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53)이것은 주인
과 노비의 관계가 綱常의 차원에서 군신․부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이처럼 노비가 본주를 告官할 경우 도리어
자신이 絞刑에 처해지게 되므로 본주가 同類의 노비를 죽여도 그것을
호소할 길이 전혀 없었다.그러므로 私刑으로 인하여 노비가 죽음에 이
르게 되는 사건이 발각될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그런만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도 높았던 것이다.54)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남살과 혹형이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왕도 절감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이는 “사족의 집안일은 切隣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
고 서로 알고 있는 것은 노비일 뿐이다.”55),“이 일(노비를 포악하게 대
우하는 일)은 주인을 고발하는 데 관계되므로 늘 발각되지 않는 것을
괴롭게 여긴 터이다.다행스럽게 한 번 발각된 것을 만약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모질고 사나운 자들을 징계할 수 없어서 앞으로 사
람을 제멋대로 죽이는 데에 이를 것이다.”56)라고 한 성종의 말을 통해
서 이를 알 수 있다.즉 성종은 私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형과 남살을

53)『經國大典』卷 5,刑典,告尊長뺵子孫妻妾奴婢告父母家長 陰謀叛逆反絞 奴妻婢夫 告家長
者 杖一百流三千里뺶

54)池承鍾,앞의 책,1995,328쪽 참조.
55)『成宗實錄』卷 217成宗 19年 6月 癸丑뺵傳曰……士族家中事 非切隣所得知也 相知者奴婢耳뺶
56)『成宗實錄』卷 216成宗 19年 5月 辛卯뺵傳旨刑曹曰……此事係干告主 常苦於不發覺 幸一發
覺 若不痛繩以法 則暴戾者無所懲 將至於擅殺人命矣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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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고심하였고 따라서 한번
발각된 것을 一罰百戒 삼아서 엄하게 다스리고자 한 의지를 표출한 것
이다.
이상에서 노의 비첩 간통과 본주의 비 간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범죄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奴가 주인의 비첩을 간통하는 것은
그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반하여 婢는 본인의 의
지와는 상관없이 본주의 성적 침탈에 의해 性을 강요당함으로 인하여
본주 자신이나 女主로부터 私刑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범죄의 은폐를 위해

사노비 특히 솔거노비와 주인은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수시로 접촉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따라서 노비는 이웃이나
친척 그 누구보다도 주인의 동향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다.즉 노비는
그 주인이 범법행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최측근에 존재한
사람이었다.이에 주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노비를 죽
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음의 사례는 그러한 경우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추원 부사 구성우의 처 유씨는 구성우가 죽자 명복을 비는 것을 핑계
삼아 승가사에 가서 중 신생과 私通하여,신생이 때 없이 왕래하였다.
이에 구성우의 奴인 소고미와 婢인 영생 등이 엿보다가 신생을 잡으려
고 하자 유씨가 신생과 공모하여 두 사람을 살해하였다.57)유씨는 자신
의 간통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노비를 죽였던 것

57)『定宗實錄』卷 1定宗 1年 3月 壬申뺵誅故中樞院副使具成祐妻柳氏 柳氏初適金益達 益
達娶之三日而去 後適成祐 成祐無後卒 柳氏聲言追福 如僧伽寺 私於僧信生 信生無時
往來 成祐奴小古未 婢英生等 欲伺執之 柳氏與信生謀 反殺二人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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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노비의 주인에 대한 범죄

조선초기는 후기에 비하여 노비층의 저항이 광범위하고 극심하게 전
개된 시기는 아니었다.58)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의 도망과 殺主 및 毆
主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노비가 주인을 죽이거나 구타하는 행위
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인 만큼 극단적이고 절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1)본주의 신체적 침탈

살펴본대로 노비에 대한 본주의 私刑은 본주의 임의대로 잔혹한 방법
으로 자행되고 있었다.따라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 노비들이 私
刑에 대해 항거하거나 주인에게 반발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본
주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비가 취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본주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었다.

장천군에 사는 이승평이 상언하기를,뺵저의 아들 이헌의 아내 유씨가 성품이 악
해서 제 손으로 노비를 결박하고 몸소 구타하니,노비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서 도망간 자가 7명이나 됩니다.신이 홀아비로서 혼자 살고 있는데 신의 노비도
또한 구타를 당하여 도망간 자가 많습니다.……뺶고 하였다.59)

58)조선후기의 노비의 저항에 대해서는 鄭奭鍾,『朝鮮後期 社會變動硏究』,일조각,1983,全炯
澤,「조선후기 私奴婢의 推刷」,『全南史學』6,1992,全炯澤,「노비의 저항과 해방」『역사
비평』1996년 가을호,1996,申東根․金容晩,「朝鮮時代 兩亂期 奴婢層의 存在形態」,『嶺南
專門大學 論文集』21,1992.참조.

59)『世祖實錄』卷 7世祖 3年 3月 己丑뺵長川君 李昇平上言 子憲妻柳氏性惡 手縛奴婢 親自毆
打 奴婢不勝其苦 而逃者七人 臣以鰥夫獨居 臣之奴婢 亦被毆打而逃者多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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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료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본주로부터
도망함으로써 본주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인의 폭력에 항거한 사례로는 청풍의 죄수인 사노

잉질동이 그 상전 이명손이 구타하려고 하자 활을 쏘면서 항거한 사건
을 들 수 있다.60)한편 본인에게 가해지는 주인의 私刑에 항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및 형제가 본주의 私刑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심지어 죽게 될 경우 본주에 대한 깊은 원한으로 殺主를 감행하는 경우
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그 사례로 10살밖에 안된 변송
이 그 아비 종이 주인에게 침학당한 것을 이유로 주인을 칼로 찌르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들 수 있다.61)사료에서 ‘侵’의 구체적인 내용
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그 아비가 주인으로부터 신체적인 침탈을 당한 것
인지 경제적인 침탈을 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범
행을 저지른 사람의 나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
비가 주인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는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깊은 원망으로
인한 복수의 표출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62)노비는 자신의 가족
을 죽인 본주를 관에 고하거나 외부에 알릴 수 조차 없었고 전과 다름
없이 본주의 소유 하에 있어야 했으므로 그 원한이 깊어질 수 밖에 없
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60)『成宗實錄』卷 187成宗 17年 1月 癸亥뺵刑曹三覆啓 淸風囚私奴芿叱同 當其主李命孫 欲敺
時發矢抗拒罪 律該斬不待時 從之뺶

61)『世宗實錄』卷 116世宗 29年 6月 戊子뺵密陽人卞松年才十歲 以刀刺其主未果 以父奴爲主
所侵故也 命拿來囚義禁府鞫之뺶

62)이밖에도 본고의 대상 시기는 아니지만 명종대에 그 아비를 杖으로 때려 거의 죽게
한 본주를 죽인 사건도 있다.私奴 김의는 온양에 사는 김숙겸의 종이다.김숙겸이
그 아비를 杖으로 때려 거의 죽게 되었다가 소생한 적이 있었다.그래서 원한을 품
고 적당과 공모하여 김숙겸을 죽였다.『明宗實錄』卷 26明宗 15年 4月 丙辰뺵 私奴
金義伏誅【金義溫陽居金叔謙之奴 叔謙嘗杖其父 幾死而蘇 因懷怨恨 遂與賊黨 同謀弑叔謙
叔謙之子鐄 呈狀 于本道監司 監司及監推守令等 不爲明辨放之 鐄於駕前陳訴 上命三省交坐
拿鞫得情 遂凌遲處死】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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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주의 性的 침탈

주인의 婢에 대한 성적 침탈은 조선시대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일이었다.비는 신체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인의
성적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이와 관련한 婢의 저항 사례로 이숙번의 婢
소비가 본 주인이 간통하려는 것을 꺼려서 칼날로 이마를 찔러 상하게
한 사건을 들 수 있다.63)
본주의 婢 강간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물리적인 힘의 행사라

는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상전의 婢에 대한 신분적 지위 및 사회적 힘
에 의한 강제라는 성격을 지닌다.본주의 자기 婢에 대한 강간은 피해자
인 婢 자신도 적극적으로 관에 고발하거나 주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婢는 그 신분과 처지상 본주의 강간에 노출되기 쉬운 존재였다.
더욱이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婢에 대한 간통은 문제시 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대명률직해』의 良賤相奸 條를 보면 “良人奸他人婢
者 減一等”64)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他人의 婢라고 하여 그 대상에 자신
의 婢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본주의 강제 속에 性을 강요당함으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비단 婢 본인에게만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다.
즉 婢가 결혼한 사람이었을 경우 婢의 남편과 본주 사이에도 갈등관계
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경상도 성주에 사는 도자해가 자기의 婢인
녹장을 간통하였는데 녹장의 남편인 양원길이 이를 미워하여 칼로 도자해
를 죽인 사건이 그것으로65)婢夫가 자신의 아내를 간통한 아내의 본주를

63)『世宗實錄』卷 61世宗 15年 9月 丙申뺵刑曹條陳疑罪曰……咸陽囚 李叔蕃 婢小非年十五 憚
本主私焉 以刃落本主頭頂而傷뺶

64)『大明律直解』卷 25刑律 犯奸 良賤相奸뺵凡奴奸良人婦女者 加犯奸罪一等 良人奸他人婢者
減一等 奴婢相奸者 以犯奸論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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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 경우이다.

3)본주의 경제적 侵奪

조선시대에는 아주 드물게 부유한 노비가 존재하였다.이들의 재산획
득은 대개 평소 근검절약을 통해 축적한 결과였으며 토지의 매득,부모
로부터의 상속,소규모의 개간,본주로부터의 下賜 등이 재산을 증식하
는 주요한 방법이었고,放役 등의 조치로 말미암아 간접적인 재산증식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었다.66)그러나 대부분의 노비의 재산획득은 여건
상 매우 어려워 대개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였다.그 영세한 재산마저
도 신공 등의 부담과 곤궁한 생활로 말미암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방매해야 하는 등 획득한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매우 취약
한 면을 보이고 있다.노비의 재산유지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본주의 통제에 있었다.67)노비의 소유지는 상전에게 손쉬운 침탈대상으로
인식되어 신분적인 상하관계가 노비의 재산소유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
다.따라서 본주의 재산침탈을 둘러싼 노비와 본주의 갈등과 마찰을 생각
해 볼 수 있겠다.본주의 재산침탈과 관련하여 노비의 물리적인 저항이 발
생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조에서 아뢰기를뺵함종의 죄수 사노 대평은 본 주인 이거물이 田地와 말을 빼

65)『世宗實錄』卷 23世宗 6年 3月 丁亥뺵慶尙道 星州住都自諧通於自己婢祿莊 其夫梁元吉惡之
一日磨劍 妻問 何爲 答曰 將殺汝奸夫妻驚恐曰 是何言也 答云 雖云殺之 豈易爲哉 其後又磨
劍 妻又問之 答曰 將殺汝主 妻亦沮之 答曰 如是則幷汝殺之 妻曰 然則任意爲之 是日夜 元吉
劍殺自諧而逃 後追捕被囚 因杖而死 刑曹將祿莊罪 以謀殺祖父母 父母律當之 命杖一百뺶

66)『成宗實錄』卷 181成宗 16年 7月 壬申뺵傳曰 鎭川居私奴林福 今爲賑民 納粟二千碩 其心可
嘉뺶;『成宗實錄』卷 182成宗 16年 8月 戊申뺵戶曹啓 全羅道 南平居私奴家同 納粟二千碩
請從願論賞뺶

67)조선시대 사노비의 재산소유에 관해서는 金容晩,앞의 책,1997에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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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은 것을 원망하여 늘 헐뜯고 손상시키려고 했는데,어느 날 이거물이 그 아들
이산행과 함께 대평의 집을 지나가자 대평이 바라보고는 그 사위인 종 덕지와 함
께 각각 몽둥이를 쥐고 말을 타고 뒤쫓아가서 이거물의 어깨와 등을 치니,이거물
이 달아나 진흙 속에 들어갔다가 박존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뺶고 하였다.68)

주인이 전지와 말을 빼앗은 것을 원망하던 私奴가 사위와 함께 본주
를 구타한 사건으로 본주의 침탈에 대해 평소 원한을 품고 있다가 본주
가 그 집을 지나가게 되자 실행에 옮긴 것이다.전술하였듯이 노비들의
경제적인 기반은 열악한 것이었고 여기에 본주의 침탈까지 더해진다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궁핍하였을지는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비는 본주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 절박
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본주를 해치는 폭력적인 방향으로 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추쇄에 저항하기 위해

공․사노비의 도망은 국가재정과 主家의 경제에 큰 손실이 예상되는
일이었으므로 이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노비추쇄가 뒤따랐다.
특히 사노비의 추쇄는 원칙적으로 노비주가 담당해야 했으므로 이 과정
에서 노비와 주인간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주인
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재산을 복구시켜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자
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쇄에 나섰을 것이다.그리고 노비의 도망은 주인
의 과도한 형벌과 신공 요구 등의 절박한 사정에 기인했으리라는 점을

68)『世祖實錄』卷 39世祖 12年 8月 戊辰뺵刑曹啓 咸從囚私奴大平 怨本主李巨勿奪田與馬 常欲
中傷 一日 巨勿與其子李山行過大平家 大平望見 與其壻奴德只 各操白棒 騎馬追逐 杖巨勿肩
背 巨勿走入泥中 投匿朴存家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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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볼 때,도망노비가 본주에게 되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같은 처지
에 처해질 것이고 아울러 혹독한 私刑을 받을 것이 뻔하였다.그렇기 때
문에 도망노비가 추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도망노비의 저항의 강도는 붙잡으려는 주인의 팔을 뿌리치거나 돌을

던지는 등 주인에게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인 것에서부터 칼로 찌르는
등 적극적으로 주인을 공격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호장 강은의 奴 대문이 도망한지 3년이 되

었는데 은이 대문을 찾아서 붙잡으려고 하자 돌을 은에게 던져서 저항
하고 다시 도망한 사건과69)강마의 奴 동량이 주인을 배반하고 남에게
투탁하였는데 강마가 길에서 동량을 만나 끌고 가려 하자 팔을 휘두르
다가 강마의 이를 부러뜨린 사건을 들 수 있다.70)도망노비가 본주를 만
나게 되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대개의 경우
였을 것이다.위와 같은 상황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
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한편 대문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주가 도망노비
를 3년이 지난 후까지 끈질기게 노비추쇄를 진행할만큼 본주에게 노비
는 중요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태종 또한 “사노는 그 주인이 추쇄하
기를 매우 밝게 한다”71)라 하여 사노 추쇄에 대한 本主의 의지를 나타
내고 있다.
후자에 대한 사례로서 보다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노 동삼과 두함 등은 그 주인 조수홍을 배반하고 도피하였는데,
조수홍이 근포하자,동삼 등이 族類를 이끌고 가서 白捧을 가지고 결박
하여 때렸다.72)여기에서 族類는 함께 도망한 조수홍의 노비들을 비롯한
69)『世宗實錄』卷 61世宗 15年 9月 丙申뺵刑曹條陳疑罪曰 晋州囚戶長姜隱奴大文 逃出已三年
隱尋大文欲捕之 大文以石投隱 拒而逃之뺶

70)『世宗實錄』卷 50世宗 12年 12月 丁卯뺵刑曹啓 全州人姜麿奴同良 背主投於人 姜麿訟于官
道見同良捽之 同良攘臂觸折姜麿齒뺶     

71)『太宗實錄』卷 26太宗 13年 7月 戊戌뺵上曰……私奴則其主推之甚明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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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지가 비슷한 도망노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 천외는 그 주
인인 김종혁이 천외의 집에 가서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몽둥이로 때리자
빠져나가기 위해 찼던 칼을 빼서 종혁의 손가락과 이마와 뺨을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또 옷과 소매를 다섯 군데나 찢었다.73)이밖에도 성종
대의 영경연사 윤필상이 성종에게 전라도의 풍속이 야박함을 아뢰면서
한 말에 따르면 세조 때에 어떤 朝官이 도망간 노비를 잡고자 하여 강
진으로 갔었는데,그 노비들이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다가 마침내 그 주
인을 결박하여 매를 때리면서 賤籍을 내어놓으라고 재촉하였고,심지어
는 그 발가락까지 뽑아내었으며,데리고 간 일행을 모두 결박한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74)전라도의 풍속이 강팍함을 드러내기 위한 다소 과장된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추쇄하러 간 본주에 대한 도망노비의
저항이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강달이 본 주인을 배반하고 연창군의 집에 투탁하고 본 주

인의 머리카락을 부여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발로 밟고 옆구
리와 다리를 집어 차면서 욕하기를,“개자식아,내가 지금도 너의 종이
냐.”고 한 사례도 있다.75)추정하건대 강달의 본주는 家勢가 미약한 사
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강달은 勢家인 연창군에게 투탁하여
그의 세력을 믿고 본주를 능욕하고 본주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가세가 미약하거나 한미한 본주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노비

72)『世祖實錄』卷 3世祖 2年 4月 戊午뺵刑曹啓 私奴同三豆含等 背其主曹遂洪逃避 遂洪根捕
同三等引族類 持白棒 縛而擊之 其謀殺情跡明著뺶

73)『世宗實錄』卷 61世宗 15年 9月 丙申뺵先是 刑曹條陳疑罪曰……典獄囚天外 其主金從革到
天外戶 扶執頭髮而杖之 天外欲脫而走 拔佩刀刺從革手指及額腮 傷破出血 亦裂衣袖五處뺶

74)『成宗實錄』卷 211成宗 19年 1月 壬戌뺵御經筵 講訖 領事尹弼商啓曰……全羅風俗 素稱薄
惡 世祖朝 有一朝官 欲捕逃奴婢 往康津其奴等設宴饋之 遂縛其主杖之 督出賤籍 至拔其足指
盡縛帶行奴子二人 逃脫奔告于官 卽捕得之 事聞 凌遲處死 此等惡風 不可不痛繩也뺶

75)『世宗實錄』卷 61世宗 15年 9月 丙申뺵刑曹條陳疑罪曰……善山囚姜達背本主 投于延昌君之
第 扶執本主頭髮 使之仆地 踏頭髮就 脥脚罵曰 狗子 吾今亦爲汝奴乎뺶



- 32 -

추쇄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노비를 찾는다고 해도 이처럼 노비로부
터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다음의 사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뺵본주인으로서 미열(微
劣)한 자는 많지 못한 노비가 도망해 숨어 버려서 남은 것이 없어 친히 일을 하는
데 이르니 아프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종적을 찾아 잡는 자가 있으면
무리를 이루어 찾아와서 도리어 능욕을 가하니,풍속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이보
다 심함이 없습니다.……뺶고 하였다.76)

조선초기는 노비가 도망하여도 자립적으로 살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강달의 예처럼 도망노비는 주로 세력 있
는 가문에 투탁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살펴
보자.

사헌부에서 계하기를,뺵군기주부 신숙화의 家奴 득남이 본 주인을 도피하여 양녕
대군에게 가서 투탁해 있으면서,전 교도 김처의 가노 윤귀를 꾀어 또한 양녕에게
가서 투탁하게 하고,도리어 본 주인 김처를 핍박하게 하였습니다.또 다른 사람의
사환노비를 거짓으로 양녕 집의 도망한 노비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빼앗게 합니다.
윤귀는 득남의 연줄을 타고 양녕에게 가서 투탁하여 본 주인을 구타하였습니다.
원컨대,영락 16년 6월 13일 수교에 의하여 모두 크게 징벌하여 뒷 사람을 경계해
야 할 것입니다.뺶하니,득남은 다른 죄인에게 형벌을 행할 때에 다시 아뢰게
하고,윤귀는 한 등을 감형하도록 명하였다.77)

76)『文宗實錄』卷 6文宗 1年 3月 癸亥뺵議政府據刑曹呈啓……本主之微劣者 則不多奴
婢 逃隱無遺 以至親自役事 不勝痛憫脫 有尋縱捕獲者 成群推捕 反加淩辱 敗傷風俗
莫此爲甚뺶

77)『世宗實錄』卷 21世宗 5年 9月 更子뺵司憲府啓 軍器注簿 辛叔和 家奴得南 逃避本主 投托
於讓寧大君 誘前敎導金處家奴允貴 亦使投托讓寧 反逼本主金處 又將他人使喚奴婢 妄稱讓寧
家逃奴婢 恣行據奪 允貴夤緣得南 投托讓寧 歐傷本主 乞依永樂十六年六月十三日受敎 竝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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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남은 자신이 양녕대군에게 투탁해 있으면서 김처의 家奴인 윤귀 또
한 꾀어 양녕대군에게 투탁하게 하였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처를 구
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위 사료에서 또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비를 거짓으로 양녕대군의 도피한 노비라고 하여 빼앗게 하였
다는 점이다.도망노비를 사칭하여 자신의 노비로 삼는 것은 투탁한 양
인을 자기 소유의 노비로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奴를 자신의 도망노비로 사칭하
여 빼앗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왕의 형이라는 양녕대군의 세력이
그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신공납부를 거부하기 위해

노비소유주의 입장에서 노비 소유의 가장 큰 의의는 家內使喚 및 主
家의 농업경영 그리고 신공의 收取에 있다고 할 수 있다.신공을 납부하
는 노비는 신공을 납부함으로써 신역의 부담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신공
은 노비주에 대한 경제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신공을 납부하
는 일은 노비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는 있었겠지만 결
코 그 부담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노비소유주가 외거노비의 신공을 수취할 때에는 자신의 솔거노를 보내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그밖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외거노비들이 신
공을 수합하여 주인에게 납부한 경우도 있으며 주인이 직접 수취에 나
서는 경우도 있었다.다음의 사례는 주인이 직접 수취에 나섰다가 신공
납부를 거부하는 노비에 의해 구타를 당한 사례이다.

懲鑑後 命得男他罪人行刑時更啓 允貴減一等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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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 김제신이 아뢰기를,뺵함양 사람에게는 장흥부에 살면서 사역한지 이미 오래
인 노비가 있었다.신공을 거두고자 그 아들을 데리고 가니,노비가 나와 보고 거
짓으로 말하기를,뺳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인데,어찌하여 나의 주인이라고 하느
냐?뺴하였습니다.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뺳저 사람은 누구인데 함부로
너의 주인이라고 일컫는가?뺴라고 하였습니다.종이 몰래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함께 구타하여 그 팔을 부러뜨리니 아들이 몰래 관에 고하여 즉시 吏卒
을 발하여 잡게 하였으나,겨우 2,3인만 체포하였습니다.……뺶고 하였다.78)

위의 글로 미루어 볼 때 함양사람인 本主는 함양과 장흥부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수취에 나선 것 그리
고 奴를 대동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간 것으로 보아 가세가 미약
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노비는 신공을 거두러 간 本主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이웃사람들을 부추겨 함께 그를 구타하여 팔을 부러뜨
리는 등 본주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사실 위와 같은 사례는 신공을
거두어 들일 때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소 극단적
인 사례일 수 있겠으나 신공을 수납할 때 노비의 저항이 존재했고 따라
서 노비와 본주의 마찰이 불가피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6)변방입거를 피하기 위해

조선이 건국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북방개척은 태조대부터
세종 말년에 이르는 약 60년 사이에 압록강 상류유역에는 4郡이,두만강
하류유역에는 6鎭이 설치됨으로써 그 대략적인 결실을 보게 되었다.북
방사민은 이와 같은 국경의 획정에 따른 변경을 방어하고 북방 경영을

78)『成宗實錄』卷 85成宗 8年 10月 壬戌뺵掌令金悌臣啓曰……咸陽人有奴婢居長興府 役之已久
欲收貢 率其子而往 奴婢出見佯曰 汝吾所不知 何謂我主也 隣里人咸曰 彼何人而妄稱汝主耶?
奴潛囑隣里人 共敺之 折其臂 子潛告于官 卽發吏捕之 僅捕二三人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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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하기 위하여 실시된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세종 이후 성종 때까지 북
방으로 이주된 하삼도의 民戶數는 3,733호에 달하였다고 한다.79)그러나
실제로 이주되어 가는 입거인의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친척․이웃들과 떨어져서 낯선 땅으로 강제로 이주되어 간다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더구나 주인이 변방입거에 抄定
되어 가게 될 경우 노비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주인을 따
라가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변방입거를 둘러싼 奴主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주인이 변방에 입거될 경우 노비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저항중의 하나

가 바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의 도망이었던 것 같다.사실 변방입거는
입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도 아들을 죽여 丁數를 줄이거나80)자살을 하
거나81)도망을 가는 등82)의 반발을 통해 기피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만
큼 노비의 입장에서도 또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도
망이라는 소극적인 저항을 통해 주인을 따라 변방입거 하는 것을 피하
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저항을 통해 변방입거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청풍의 죄수인 사비 소비가 그 주인 김찬이 장차
변경으로 옮기려고 하자,따라 가는 것을 꺼려하여 김찬을 해칠 것을 꾀
하여,독약을 먹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83)주인을 죽여서라도 입거를

79)李相協,『朝鮮前期 北方徙民 硏究』,경인문화사,2001참조.
80)『成宗實錄』卷 163成宗 15年 2月 丙子뺵忠淸道 洪州正兵李守生 欲減家丁口數以免徙邊 謀
殺其子界文 伺界文溲溺 以木杖打虛脅五六度 界文猶不死 又以木杖衝剌喉間 事覺 守生決杖
一百 全家永屬平安道極邊邑奴婢 界文給付 其母 界文母 守生曾出之 故免定屬뺶

81)『世宗實錄』卷 84世宗 21年 2月 癸亥뺵全羅道觀察使移牒兵曹曰 玉果縣戶長趙豆彦以咸吉道
鄕戶入居 憚於遠徙 自經而死뺶;『世宗實錄』卷 95世宗 24年 1月 乙丑뺵議政府啓 茂珍郡人
孫敏憚於入居 縊死 請以長子春敬代送 從之뺶;『成宗實錄』卷 166成宗 15年 5月 戊子뺵兵
曹啓 慶尙道 高靈縣居學生 朴允澄憚入居 縊死……若以戶首身死 一戶人丁竝不入送 則效之
者必多 勢將難禁 上項自縊者 戶勿論丁準 竝入送 從之뺶

82)『世祖實錄』卷 24世祖 7年 4月 己亥뺵兵曹啓 徙居者或中路而逃 或已至其所而逃 不畏邦憲
逋亡相繼 不可不懲 請自今逃散者 依棄毁制書律論 從之뺶

83)『成宗實錄』卷 242成宗 21年 7月 丁丑뺵左副承旨許琛 將刑曹三覆啓本啓 淸風囚私婢小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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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싶었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당시 입거인의 고통과 아울러 主
家의 이동에 따라 거주지역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받고 있었던 솔거노비의 처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다.

7)범죄의 은폐를 위해

주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노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
하였듯이 노비 또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인을 죽이는 경
우도 있었다.사노 덕진은 그 주인 손중지의 同母妹인 신비를 간통하고,
신비와 공모하여 손중지를 죽였다.84)자신의 간통 사실이 본주에게 발각
되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여 주인을 죽인 것이다.奴가 家長의 친속과
간통할 경우는 노비와의 간통이나 양인과 노비와의 간통과 비교해 볼
때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덕진은 주인의 동모매를 간통했으므로 만약
발각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가장의 期親과의 간통에 해당되어 교형에 처
해졌을 것이다.85)이처럼 자신의 범죄 사실이 주인으로부터 발각되면 그
에 대한 처벌이 따를 것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 殺主를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노비와 주인간의 인명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주인의 노비에 대한 인명범죄는 자의적인 私刑 즉 濫殺과 酷
刑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원인은 노비의 도망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노비의 도망은 주인의 노비소유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하는 일

以其主金賛將徙邊 憚於隨行 謀害賛 採毒藥以食罪 律該斬不待時 從之뺶
84)『世祖實錄』卷 12世祖 4年 3月 丁酉뺵刑曹啓 全羅道 長興人私奴德進奸其主孫仲之同母 姝
信非 與信非共謀殺仲之 律當凌遲處死不待時 從之뺶

85)『大明律直解』卷 25刑律 犯奸 奴及雇工人姦家長妻뺵凡奴及雇工人 姦家長妻女者各斬 ○ 若
奸家長之期親 若期親之妻者絞 婦女減一等 若奸家長之緦麻以上親及緦麻以上親之妻者 各杖
一百流三千里 强者斬 妾各減一等 强者亦斬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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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 시기에 노비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를 감안해 볼 때 주인에게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이었다.그런만큼 도망노비에 대한 주인의
극도의 분노가 존재했을 것이고 私刑의 성격상 주인의 이러한 분노를
제어하고 통제할 만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의
임의대로 酷刑이 가해진 결과 이성적으로는 私刑으로 인하여 노비를 죽
이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비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발생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편 노비의 주인에 대한 인명범죄는 그 주요 원인이 주인의 신체적

침탈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자신에게 가해지는 주인의 자의적인 私
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자신의 가족이 주인의 私刑으로
인하여 죽거나 다치게 될 경우 주인에 대한 복수심이 극도에 달하게 되
어 殺主나 毆主로 표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즉 노비와 주인간의 인
명범죄가 발생한 주요원인은 노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자신의 경제
적인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노비소유주와 주인의 이와 같은 통제의 강
화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노비 사이에 발생한 극단적인 갈등과 마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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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人人人命命命犯犯犯罪罪罪를를를 통통통해해해 본본본 奴奴奴主主主關關關係係係의의의 변변변화화화

3장에서 주인의 노비 濫殺 및 酷刑 그리고 노비의 殺主 및 毆主 등 奴
主關係에서 발생하는 인명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본 장에서는
시간적인 흐름에 주목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奴主關係 인명범죄
의 원인과 양상도 점차 큰 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하여 奴主關係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명범죄의 발생 원인이 어떤 경향을 띠며 변화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奴主關係에서 발생한 인명범죄의 원인이 기록
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3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시기별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소 논지의 전개
에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주인의 노비 濫殺 및 酷刑이 발생하는 가장 직접

적인 원인은 노비의 도망에 있었다.노비의 존재가 主家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따라서 주인의 노비 私刑이 노비의 도망을
막고 노비의 잘못에 대한 치죄를 하는 등 노비의 효율적인 소유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만큼 시기에 따라 별 다른 변화 없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 같
다.
한편 노비의 殺主 및 毆主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주인의 침탈 그 중

에서도 신체적인 침탈에 있었다.즉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측면 혹은 자신의 가족을 해한 복수의 측면이 殺主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런데 세조대 이후로 자신의 범죄 은폐와
주인의 신공수취 거부 및 변방에 입거하는 주인을 따라 가는 것을 꺼려하
여 殺主를 감행하는 등의 원인이 새롭게 등장하는 변화가 눈에 띈다.즉
자신의 처지를 바꾸거나 자신이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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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죽이는 사건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殺主가 발생하는 원인의 축이 본인 및 가족에게 酷刑

을 가하는 등의 주인의 가혹한 행위에 대한 저항 및 복수로 인한 것에서
즉 주인의 행위에 의한 결과 및 반응으로서의 殺主에서 차츰 노비의 주체
적인 의사가 반영된 자신의 처지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시도로서의 殺主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奴主關係 인명범죄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에 대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주인의 노비 남살 및 혹형의 양상은 시기별 추이
에서 별다르게 주목되는 바가 없어 殺主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표 4〉는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 필자가 확

인한 殺主와 毆主 사건을 각 왕대별로 통계를 낸 자료이다.

〈표 4〉殺主 및 毆主의 시기별 추이

주지하듯이 실록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활동이나 국가정책 및 지배층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피지배층에 대한 기록은 소홀하게 다룬 측면
이 있다.또한 왕의 재위기간도 각각 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록의 편
차 역시 존재한다.위의 표를 보면 태조와 정종대 그리고 문종과 단종대는

왕대별
구분

태조
1392～
1398

정종
1399～
1400

태종
1401～
1418

세종
1419～
1450

문종
1451～
1452

단종
1453～
1455

세조
1455～
1468

예종
1469

성종
1470～
1494

殺主 단독범행 1 13 5
공모 1 7 3 1 16

毆主 단독범행 12 1 10
공모 2 1 3

합계 2 34 5 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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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主 및 毆主가 한건도 발견되지 않으며 태종대와 예종대에도 사건수가
희소하다.이것은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기록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태조와 정종,태종대는 왕자의 난 등 건국이후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의 전개로 말미암아 정치적 여건상 실록의 기록이 충실
할 수 없었다.문종과 단종 그리고 예종대는 재위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
에 사건이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세조대 또
한 재위기간에 비하여 사건의 발생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조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민수의 옥사가 일어나는 등 진통을 겪게 되면
서 그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실록의 기록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비교적 殺主와 毆主의 양상을 확

인할 수 있는 세종대와 성종대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
다.
우선 세종대와 성종대에 발생한 毆主 사건을 보면 殺主와 비교해 볼 때

더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노비가 주인을 구타하는 행
위는 殺主에 버금가는 강한 저항의 형태이기는 했지만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인 殺主 보다는 실제 발생수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희소한 것은 본주가 자신의 노비에게 구타당했을 경우 관에 고발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이 시기 노비소유자
는 양반들이 대다수 였으므로 자신의 노비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것은 가
문의 수치이자 개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은밀하
게 처리할 가능성이 컸다.한편 殺主의 경우는 용서될 수 없는 강상죄로
인식되어 능지처사에 해당하는 중대한 옥사로서 왕에게 보고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적었던 것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종대 殺主의 경우 70% 이상이 공모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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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이것은 세종대 노비들이 殺主를 공모한 사건이
35%를 차지하는 것에 비교해 보아도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모의한 사람
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종대는 婢가 그 남편과 공모한 사건
이 1건,婢가 남편 및 사위,雇工과 공모한 사건이 1건,同類의 노비와 공
모한 사건이 5건이고 성종대는 婢가 남편과 공모한 사건이 3건,本主의 친
척과 공모한 사건이 1건,婢夫와 공모한 사건이 1건,同類의 노비와 공모
한 사건이 11건이다.
개인이 아니라 공모 특히 同類의 노비가 공모하여 本主를 죽이는 사건

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이는 곧 殺主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殺主
의 이와 같은 양상은 노비가 주인을 살해하는 정황 및 목적을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함으로써 살주의 동기가 확인된 사건이 희소한데서
오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범행의 결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

하고 범죄를 감행한다.즉 그것이 재물획득 등의 유형의 목적이든 원한관
계의 해소,복수의 단행 등의 무형의 목적이든 범죄자에게는 범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살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정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를 통하여 가해자가 얻을 수 있는 일련의
목적이 있다.따라서 단독범행일 경우 목적이나 동기가 개인적인 의미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 공모일 경우에는 살인에 가담한 여
러 사람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
다.本主를 죽이게 될 경우 여러 명의 노비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목적
이 무엇이었을까?殺主라는 의미에도 드러나듯이 이들은 같은 주인의 노
비들이다.즉 이들은 노비로서 그 신분이 동일하고 같은 주인에게 소유되
어 있던 존재들인 것이다.따라서 이들이 힘을 모아서 本主를 죽인다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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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을 통제하고 강제할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인신적인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와 같은 점을 통해서 볼 때 노비의 殺主는 본주의 통제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아울러 단독범행일 경우는
殺主가 우발적으로 감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모의 경우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86)이를 통해 살주의 양
상이 점차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종대에 同類의 노비와 공모한 사건이 세종대보다 2배가량

증가하는 등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이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던 토지소유구조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조선은 건국 초 이래 양인을 확
대하여 公民을 늘리는 한편 토지매매 금지 규정을 통하여 농민의 소유지
에 대한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국가적 지배의 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그러나 성종대 즉 15세기 말부터 차츰 부강한 자들
의 토지 탈점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등 농민에 대한 국가적인 지배의
기틀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국가수취는 한층 가혹한 수탈의 성격을 띠어
감에 따라 농민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87)
조선초기의 농민의 대다수는 토지 1결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농이

었으며 그나마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개 척박하였다.88)우마를 사육할
수 없었던 빈궁한 농가에서 제대로의 施肥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畜力을
이용한 深耕 또한 거의 불가능 하였다.이처럼 영세한 영농조건과 빈한한

86)『成宗實錄』卷 153成宗 14年 4月 辛卯뺵刑曹據慶尙道觀察使金自貞啓本啓 私奴金生謀殺本
主南觀 其妻權德與謀 請窮推扺罪 命議于領敦寧以上……盧思愼議 金生欲殺本主 與諸奴婢謀
議己久……命更示于政府 徐居正 李克增議 金生殺主之謀 非一朝一夕뺶 

87)李載龒,『朝鮮初期 社會構造 硏究』,일조각,1984,220～236쪽 참조.
88)『世宗實錄』卷 49世宗 12年 8月 戊寅뺵戶曹具中外貢法可否之議以啓……大抵占膏腴田者 率
多富强之人 占塉薄田者 類皆貧乏之人뺶;『世宗實錄』卷 82,世宗 20年 7月 壬辰뺵刑曹判書
鄭淵議曰……大槪富人多執良田,貧民所耕,率皆塉薄뺶金泰永,『朝鮮前期 土地制度史硏究』,
지식산업사,1983,15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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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단으로 인하여 소농민 경영의 분화는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러
한 추세에 따라 과전법에 규정되었던 토지매매의 금지규정은 오래 준행될
수 없었다.여기에 더해진 田稅․軍役․徭役․貢納 등의 가혹한 수취로 인
한 경제외적 강제는 소농민의 토지 상실을 더욱 부추길 수 밖에 없었다.89)
이처럼 농민이 소유한 토지를 상실하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한편 양

반 사족들은 매득과 탈점,그리고 개간을 통하여 더 많은 소유를 집적해가
고 있었다.買得을 통한 토지 집적은 실질적으로는 長利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長利는 “장리가 아니면 흉년 飢歲에 小民
의 資活할 길이 없다.”90)와 같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농민이 그 재생
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의존하던 것이었다.그러나 장리는 대개 춘궁
기에서 수확기까지의 반년정도의 기간에 50퍼센트의 利息이 따르는 高率
의 高利貸가 관행으로 통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田地를
방매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이 長利는 성종대부터 크게 자행되었는데91)
이 시기에 이르러 토지집적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것
은 15세기 후반부터 田地의 탈점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또한 조선초기에는 개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개간
을 통한 토지의 집적도 이루어졌다.이 시기 개간이 크게 진척된 곳은 연
해지역의 비옥한 토지와 이북지역으로서 연해지역의 水田의 所出이 일반
평지 수전의 소출보다 倍나 많다고 표현되고 있어 연해지역의 개간이 크

89)金泰永,위의 책,1983,145～185쪽 참조.
90)『成宗實錄』卷 44成宗 5年 윤6月 更子뺵御經筵 講訖 領事洪允成啓曰……如非長利 凶年飢
歲 小民無以資活뺶

91)『成宗實錄』卷 22成宗 3年 9月 壬寅뺵御經筵 講訖 檢討官成俔啓曰……今勤御經筵 聽言納
諫 民間積弊 剗除殆盡 減諸道貢膳 蠲內需寺長利 爲賜多矣 猶民未蘇復者 只緣豪强者濫徵積
債 民不堪苦 其所耕田 盡納巨室 民無立錐之地 巨室積穀 倍於官府 而義倉之粟 太半不收 少
遇凶歉 勢難周給 無知之民 更貸私債年年取息 終至失所 强者爲盜 弱者離散 十室九空 誠爲可
嘆뺶;『成宗實錄』卷 44成宗 5年 윤6月 甲辰뺵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疏曰……世宗朝宰
相之有長利以富稱者蓋寡 今則高官厚祿者 皆有長利以益其富 園田遍山野 蓄積侔州縣 乘富貴
之力 分遣豪奴悍僕 侵刻小民 民安得不至於貧歟?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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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각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92)또한 당시 농업생산의 후진지역이던
평안․황해․함경․강원도에도 개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이처럼
매득과 탈점,개간 등의 방법으로 집적된 토지는 농장의 형태로 존재하고
경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구조의 변화라는 근본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음

에서는 奴主關係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
도록 하겠다.양인인구의 사천화 증가 문제와 농장의 경영이라는 측면이
바로 그것이다.
양인 농민층이 몰락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어디로 흡수되었을까?조선왕

조실록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듯이 몰락한 양인 농민들은 노비로의 투탁,승
려로의 전환,도적으로 변신,상업으로의 전업,서울과 같은 대도시로의 이
동과 같은 다양한 경로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93)이 가운
데 본고의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노비로의 투
탁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사회의 경제구조는 전적으로 농업에 그 기반을 두고 있

었다.농업이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경제
적인 자립 여부는 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無田之民이나 비록 토지를 소유했다 하
더라도 그 소유정도가 극히 미약한 영세농의 경우는 경제적인 자립이 거
의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전술하였듯이 15세기 후반 이후 토지매입
및 토지탈점의 성행과 더불어 지배층의 토지 확대는 계속 증가되고 있었
으며 이에 따라 소농민의 토지소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無田之民이 크게
증가하였다.이와 함께 조선정부의 봉건적인 수취체제와 고리대의 압박 그

92)『世宗實錄』卷 88,世宗 22年 3月 乙丑뺵議政府左參贊河演上言曰……海澤之田 所出倍多뺶
93)金盛祐,「16세기 良少賤多 현상의 발생과 국가의 대응」,『經濟史學』제 29호,2000,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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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자연재해도 농민의 토지이탈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이탈되어 고공과 노비로까지 전락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호조에서 아뢰기를,뺵……,영세민이 경작하는 전지 1결에 권세가의 경작하는 전지
7결까지 합쳐서 1인의 역부(役夫)를 내게 되니,그 권세가의 종은 성호사서(城狐社
鼠)처럼 주인의 세력을 믿고서 상시 요역에 나오지 않습니다.그러나 수령들은 그
세력을 두려워하여 제어하지 못하고 간사한 이속들은 그러한 틈을 타서 술책을 부리
니,국가의 좋은 법과 훌륭한 뜻이 한갓 겉치레만 될 뿐입니다.빈궁한 백성은 전지
1결을 가지고서 권세가의 7결의 요역까지 합쳐서 제공하다 보니,농사철에 농업을 폐
하게 되어 가을이 되어도 수확이 없습니다.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식(利息)을 주고
빌려서 생활하다가 이듬해 봄에 이르러서는 전답과 주택을 다 팔아서 갚고,돌아갈
곳이 없게 되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에 붙어서 얻어 먹으며 고용살이[傭作]를 감수
하다가 마침내 노비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몹시 애통한 일입니다.……뺶고 하
였다.94)

또한 성종 9년(1478)남효온의 상소에 “부자는 전토가 천맥(阡陌)을 연
하였으나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으니,혹은 부잣집에 의탁하여 종
이 되고 혹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된다.”95)고 한 것과 같이 지배층의 토지
집중현상으로 인해 토지소유로부터 배제되어 독자적인 생활기반을 상실하
고 있었던 대개의 양인들에게 番上 혹은 代立價를 요구하는 군역과 같은

94)『成宗實錄』卷 57成宗 6年 7月 辛亥뺵戶曹啓……有以殘民所耕一結 幷勢家所耕七結 而出一
夫 其勢家之奴 依憑城社 恒不就役 守令畏勢而莫能制 奸吏乘間而弄其術 國家良法美意 徒爲
文具 窮民以田一結 幷供勢家七結之役 農月廢業 秋無所收 轉轉稱貸以生 及至明春 盡賣田宅
以償之 無所於歸 寄食富强之戶 甘爲傭作 終至爲奴 可爲哀痛뺶姜勝浩,「朝鮮前期 雇工의 類
型과 그 性格」,『實學思想硏究』5․6,1995,90～91쪽.재인용

95)『成宗實錄』卷 91成宗 9年 4月 丙午뺵幼學南孝溫上疏曰……是故富者田連阡陌 貧者無立錐
之地 或托富家爲奴 或剃頭髮爲僧 閭閻蕭條 什亡四五 爲監司者 專以供給需應爲賢 而不問撫
字心勞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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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역은 苦役․重役이 될 수 밖에 없었다.本役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
락한 양인들로서는 천인층으로의 투속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방법이 없었
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대사간 이평이 와서 아뢰기를,뺵……,양민은 양역이 고되고 무거워 권세가에 투탁
하여 노비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뺶라 하였다.96)

형조에 전지하기를,뺵지금 듣건대,조군(漕軍)·수군(水軍)·목자(牧子)및 모든 양민이
본역을 괴롭게 여겨 사천(私賤)으로 투속하는 자가 자못 있다고 한다.……뺶고 하였
다.97)

위 사료들을 통하여 볼 때 양인이 苦役․重役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本
役 곧 양역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투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富家
또는 勢家의 노비로 투탁하는 것은 피역하려는 양인에게 특히 생계보장의
측면과 관련하여 유력한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결국 투탁을 감행하
는 양인들에게는 노비로 전락하는 신분 하강에 대한 염려는 이차적인 것
이었으며 절박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또는 더 나은 생활조건을 마
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던 셈이다.98)
양인층의 노비 투속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양인 농민층의 취약

한 경제적 기반을 이용하여 권세가나 유력층이 강제로 그들의 몰락을 유
도하는 이른바 壓良爲賤 방식이 그 하나이고,몰락에 직면한 양인 농민층

96)『成宗實錄』卷 240成宗 21年 5月 丁卯뺵大司諫李枰等來啓曰……父子嫡妾分揀事 世不常有
至於良民則良役苦重 願托勢家爲奴者 頗多뺶

97)『成宗實錄』卷 285成宗 24年 12月 壬午뺵傳于刑曹曰 今聞 漕軍水軍牧子 及一應良民 苦於
本役 投屬私賤者 頗有之뺶이밖에 비슷한 사례로『成宗實錄』卷 40成宗 5年 3月 癸卯와
『成宗實錄』卷 40成宗 5年 3月 甲辰 등을 들 수 있다.

98)池承鍾,앞의 책,1995,101～1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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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력층의 가호로 투속하는 자발적인 투탁 방식이 하나였으며,사족가문
에서 몰락을 앞둔 양인층을 대상으로 그들 보유의 노비와 혼인을 맺게 하
는 방식,곧 良賤交婚이 또 다른 방식이었다.99)
강압에 의한 압량위천은 被壓者 측의 대항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

기 때문에 압량위천이 불법화되어 처벌되는 상황하에서는 상당한 위험부
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예컨대 세종 14년(1432)권진의 아들 권맹
경이 勢家임을 믿고 양인 구만을 도망한 奴라 冒稱하고 압량위천하려다가
구만의 저항을 받아 처벌된 사례를 들 수 있다.100)조선은 억울하게 노비
로 된 양인에게 ‘訴良’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101)그러므로
압량위천은 대상 양인의 良籍이 없거나 不明한 상태와 같이 피압자 측의
訴良 등의 대항 가능성이 거의 봉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반면 투탁은 양인의 自願 즉 투탁하여 노비가 되려는 의
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그만큼 적었으므로 受托
者의 입장에서도 노비를 거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102)
양천교혼은 투탁의사가 있는 양인층을 대상으로 主家의 보유노비와 혼

인시켜 그들 소생을 노비로 만드는 방식으로서 主家측에서는 노력을 기울
이지 않아도 노비가 확대재생산 될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이었다.게다가 교
혼한 양인의 소생을 노비로 전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식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요소가 최대한 희석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主家는 그들이 보유한 노비들을 혼인시킬 때 양천교혼을 적극 장려하는가
하면 강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103)

99)金盛祐,앞의 논문,2000,37쪽 참조.
100)『世宗實錄』卷 56世宗 14年 6月 戊子뺵司憲府上疏曰……權孟慶恃勢忘義 良人仇萬 冒稱逃

奴 陰誘郭隣 以良爲賤 據奪家財뺶
101)『經國大典』卷 5刑典 決獄日限뺵凡誤決 如父子嫡妾良賤分揀等項 情理迫切事許卽訴他司뺶
102)池承鍾,앞의 책,1995,103쪽 참조.
103)金盛祐,앞의 논문,2000,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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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부터 배제되어 생계를 자립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이처럼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雇工이 되거나 奴 또는 婢와 혼인함으로
써 노비소유주에게 의탁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고공은 몰락한 양민
으로서 민호를 이루지 못하고 양반사족에 기식하는 예속적 노동인구로서
그 신분이 당대에 한한다는 점에서는 노비와는 구별되지만,가장에게 예속
되어 일하는 예속적 노동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는 그 처지가 노비와 동일
하다고 볼 수 있다.고공과 가장의 관계는 奴主之分과 동일하게 규정되었
고104)비부 또한 노비와 다를 것 없는 조건에 있었다.105)
이상과 같은 몰락 양인들의 사노비로의 투탁과 고공화,양반들의 노비

증식으로 인한 奴妻와 婢夫의 양산은 필연적으로 私賤 인구의 증가로 이
어질 수 밖에 없었다.成宗 9년(1478)주계부정 심원의 上書에 “지금 백성
가운데 십중팔구가 私賤이 되고 良民은 겨우 한둘 뿐입니다.”106)라고 표
현된 것은 어느 정도 과장된 것임을 감안 하더라도 이 시기에 사천의 인
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인이 私賤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奴主之分의 해이를 조성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 노비는 토지 등과 마찬가지로 소유의 대상으로서 재물과 같

이 취급되었지만 일단 本主와의 관계에 들어서면 노비는 本主에 대해 綱
常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처럼 규정되고 강요되
었다.이것은 노비소유자들로 구성된 당대의 지배층이 노비의 절대적인 복
종을 이끌어내고 정당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노관계에 인륜적 성격을 부

104)『成宗實錄』卷 270成宗 25年 5月 乙巳뺵刑曺據京畿觀察使李世佐啓本啓……刑曺判書成健
啓曰 天屬之親 其義雖重 而歐殺之罪輕 家長與雇工有奴主之分 其罪重 故臣等以此論斷뺶

105)『成宗實錄』卷 14成宗 3年 正月 丙午뺵……傳曰 婢夫與奴無異 帶行何妨 漢學訓導 亦是文
臣之任 何拘於經筵官乎뺶

106)『成宗實錄』卷 91成宗 9年 4月 己亥뺵朱溪副正 深源 上書曰……今者 齊民之中 私賤十居
八九 良民僅一二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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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던 것으로 원래 三綱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주노관계를 군신관계와
동일시하여 강상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규정하였던 것을 나타낸다.107)노비
소유자들은 이 인륜적 성격을 주노관계를 인식하는 틀로 만들어 스스로
노비지배를 정당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비에게도 같은 인식들을 강요하
고 세뇌함으로써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바탕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
다.108)
  私賤 인구의 증가는 표면적으로는 신분제에 의한 인신적인 지배예속관
계가 확대되어 노비소유주의 노비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실상은
노비통제력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양인층 내부의 婢
夫․雇工으로의 하향분화와 양인의 노비투탁 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져 왔던 양천간의 위계질서가 동요되고 변질되고 있
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雇工과 婢夫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신분으로서 雇主와 婢主에게 충성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이다.그리고 압량위천의 경우나 역을 피하
기 위해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세가에 투탁하여 양인이 노비가 된 경우
또한 대대로 世傳되어 主家에 예속되어 있는 노비와 本主를 대하는 태도
및 충성의 정도가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따라서 성종대 즉 15세기 후
반에 비부나 고공,동류의 노비들이 공모하여 本主를 살해하는 사건이 많
이 발생해 가고 있었던 단서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양인의 몰락으로 인하여 노비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과정

107)『世宗實錄』卷 37,世宗 9年 9月 己丑뺵吏曹判書許稠言於知申事鄭欽之曰……君臣父子奴主
之間 其體一也뺶;『世宗實錄』卷 51世宗 13年 3月 己丑뺵上御思政殿 命左代言金宗瑞
曰……蓋主奴與君臣一也 爲臣不忠之念一萌 便是謀叛 卽是不赦之罪 爲奴者訴良之心一萌
便是背主 亦是不赦之罪뺶;『世宗實錄』卷 62,世宗 15年 10月 辛酉뺵刑曹啓……主奴 一家
之君臣뺶;『世祖實錄』卷 7,世祖 3年 3月 戊寅뺵判書雲觀事梁誠之上言……奴婢之分 猶君
臣也뺶;『成宗實錄』卷 33,成宗 4年 8月 癸亥뺵司憲府大司憲 徐居正等上疏曰……奴之於
主 有君臣之分뺶

108)池承鍾,앞의 책,1995,288～2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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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산된 노비는 강상의 윤리에 입각한 주노관계의 이데올로기에 포섭
되어 지배의 정당화에 세뇌당하는 과정을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이에 따라 本主의 수탈적인 성격과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노출될 경우 그 저항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요컨대
비록 생계가 막막하여 勢家에 노비로 투탁하기는 했지만 본래 양인신분이
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노비라는 신분을 일종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인
내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또한 기존의 世傳되는 노비
들도 이들의 영향으로 본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절대적인 충성까지는 아니지만 本主에 대한 복종을
당연시 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온 종래의 노비들에게 殺主는 경우에
따라 개인적으로 자행될 뿐 감히 다른 사람에게 입 밖으로 꺼내 놓아서도
안되는 不忠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모의를 하고 또 집단적으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奴主之分이 해이해지고 동요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奴主之分의 동요와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생산력 증대

에 따른 노비의 신분상의 처우 개선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리라는 점
이다.이를 노비의 농업경영형태의 하나인 작개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자.109)
15세기 후반 이후 가속화된 토지집적으로 인하여 양반 사족들의 농장의

확대는 당연한 귀결이었고 그 경영에 노비노동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었다.농장의 경영은 主家가 직접 간여하면서 노비노동을 이용하거나 혹
은 노비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分半打作 하는 등 여러 형식으로 이루어졌
다.노비노동을 통한 농지경작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다.이를 主家가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노비노동을 통제 감독할 수 있었는가의 정도를 기

109)작개제의 운영에 관해서는 김건태,『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역사비평사,200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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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구분해보면 크게 家作과 作介로 나눌 수 있다.가작은 主家나 農舍
주위에 10호 안팎의 奴婢家를 배치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동원 지휘하여
농지를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작개는 노동력의 형편을 감안하여 일정량의
토지를 작개지로 분여하여 경작시켜 일정액수 이상 수확물을 바치도록 정
하되 그 대가로 私耕을 분급하여 그 소출은 해당 노비의 몫으로 삼게 하
는 방식이다.가작은 지주가 직접 노비 등 예속인을 동원하여 농사를 짓는
경영형태였기 때문에 主家 인근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작개는
지주가 노비에게 작개지와 사경지를 짝지어 나누어주고 지주는 작개지 수
확물의 거의 전량을 수취하고 노비들은 사경지의 수확물을 차지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는 경작방식이었기 때문에 원격지 농장의 경영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작개는 전답 소유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조선전기에는 개

간에 의해 형성된 전답이 많았으며 지주와 개간의 주체가 다를 경우 지주
가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개간지와
같이 지주의 권리행사가 제약당하는 전답에 작개를 적용하면 병작을 적용
할 때보다 더 원활한 지대수취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일반적으로 지주가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답에서는 신분제와 같은 경제외적
강제의 도움 없이도 즉 병작을 해도 원활한 지대수취를 기대할 수 있었다.
즉 지주들은 소유구조가 다소 복잡한 전답의 지대를 원활하게 수취하기
위해 작개를 적용하였던 것이다.그런데 작개에서 노비의 수취액은 主家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主家에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작개제에 관
한 한 연구에 의하면 작개지는 논 중심으로 사경지는 밭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고 한다.110)따라서 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가치액을 갖게 되는
110)김건태는『治家法制』와『權誄男妹和會文記』의 분석을 통해 작개지와 사경지의 구성비를

산출하였다.그에 따르면『治家法制』의 경우 작개지의 82.3%가 논이고 밭은 17.7%인 반
면 사경지는 논이 35.9%이고 밭이 64.1%이다.『權誄男妹和會文記』의 경우는 작개지는
모두 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경지는 모두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김건태,앞의
책,2004,1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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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는 논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가치액을 갖는 주인보다 수취액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노비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작개보다
하나의 토지에서 수확된 곡물을 지주와 경작인이 반분하는 병작을 선호했
을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작개에 동원되던 노비들의 저항이 격렬하게
표출될 수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연작상경화가 이루어진 고려말이래 지속적으로 생산력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農學의 발달 및 농업생산기술의 고도화,畜力
의 확대와 農具의 새로운 개발과 아울러 15세기 말엽에 이르면 그동안의
벼농사 발달에 큰 제약을 주던 수리기술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
였다.기존의 전통적인 수리방식인 堤堰이 가지는 한계성을 川防,곧 洑의
개발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15세기에 이르기까지
수리기술은 山谷의 流溪를 가로막아 활용하는 방식인 堤堰 하나뿐이었다.
고려말엽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하천수를 관개수로 활용하려
는 목적에서 水車의 보급이 시도되었지만 滲漏가 심한 지질상의 문제로
끝내 성공하지 못하다가,15세기 중엽에 그 대안으로 川防으로 방식을 바
꾼 것이 성공하여 15세기 말엽부터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수리수단의 획득은 수리의 혜택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을 뜻하므로
이와 같은 성과는 벼농사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111)이처럼
이 시기에는 농업생산력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시기였으며 생산력이 향상
될수록 작개에 동원되던 노비들의 저항도 그만큼 격렬하게 진행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앞서 인명범죄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이 시기의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노비의 효율적인 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본주의 통제
강화와 이로부터 벗어나기를 꾀하는 노비의 저항 심화로 말미암아 갈등

111)李泰鎭,『朝鮮儒敎社會史論』,지식산업사,1989,79～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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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고 있었다.노비는 그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인 동시에
주인으로 하여금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의 가치
도 지니는 것으로서 노비 소유주에게 중요한 재산이자 효율적으로 통제
하고 지배해야 하는 대상이었다.조선 초기는 노비 노동력만 있으면 개간
을 통하여 토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이 있
는 땅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었다.이와 같이 노비는 주인들의 전지획
득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이었고 집적된 토지로 인하여 확대된 농장을 경
영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이었다.따라서 노비소
유주들은 양천교혼 등을 통한 노비의 수적 증가를 꾀함과 아울러 私刑을
통해 노비의 효율적인 소유를 꾀하였던 것이다.
한편 노비는 본주에게 소유되어 지배당하는 존재였다.본주의 노비 지배

는 경제적인 수탈이든 노동력의 수탈이든 어떤 식으로든 수탈의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또한 노비는 자신의 재산소유나 거주지의 선
정 및 배우자의 선정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주인에게 극히 통제당하고
있었다.여기에 가해진 주인의 私刑은 경우에 따라 노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참기 괴로운 것이었다.살주는 발각되면 능지처사에 처해지는 중죄였
기 때문에 살주를 감행하는 노비입장에서도 그만큼 절박하고 극단적인 상
황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었다.즉 주인을 죽이는 경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주인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살주를 감행
하는 것이었다.이처럼 노비라는 존재에 대해 서로의 이익관계가 달랐던
것이 奴主간의 갈등을 촉발시킨 귀결점이었고 그 극단적인 형태가 인명
범죄의 발생이었다.
그런데 살펴본대로 15세기 후반 이후 殺主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이것은 곧 노비와 주인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비소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엄정하게 규정되었던 奴主之分은 동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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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노비의 신분상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
도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었다.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 주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노비들로 하여금 저항의 강도를 한층 거세게 드러내
게 하였고 동류의 노비들과 모의 작당하여 주인을 살해하는 경우가 殺主
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대범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이제 殺主는
개별적인 방법에서 점차 집단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변화와 아울러 점차
殺人과 그 의미가 동등해지는 변화를 겪기 시작하게 되었다.이것은 곧 주
인과 노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그 극단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
는 인명범죄로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더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즉 15세기 후반 이후 奴主關係는 점차 본주의 노
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노비의 저항의 측면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
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55 -

ⅤⅤⅤ...結結結論論論

지금까지 조선초기의 노비와 노비소유주 사이에서 발생한 인명범죄의
사례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인명범죄의 발생 원인과 인명범죄 양상의
변화,그리고 奴主關係의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이상의 논의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태조대부터 성종대에 이르는 103년 동안 실록에 기록된 인

명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45% 정도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주관계의 인명범죄는
2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관과 민의 관계,채권자와 채무자의 관
계 순으로 나타났다.이 시기에 기록된 인명범죄의 적지 않은 수가 奴主
關係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상당한 갈
등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였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노주관계의 인명범죄를 노비에 대한 주인의 인명범죄와 주

인에 대한 노비의 인명범죄로 나누어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노비에 대
한 주인의 인명범죄는 私刑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濫
殺과 酷刑의 형태로 나타났다.주요원인은 노비의 도망 즉 主家의 경제
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에 있었으며 이 밖에 주인에게 원망의 말이나 모
해하는 말을 한 경우,주인의 비첩을 간통한 경우 및 본주의 비 간통으
로 인한 女主의 妬忌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었다.
私刑으로 인한 인명범죄는 노비가 본주를 告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
기 때문에 발각될 가능성이 적었고 그런 만큼 주살노비의 현실적인 가
능성도 높았다.주인에 대한 노비의 인명범죄의 주요 원인은 주인의 신
체적․성적․경제적 침탈에 있었으며 아울러 세조대 이후로 주인의 가
혹한 행위에 대한 저항 및 복수로 인한 殺主에서 신공 납부의 거부,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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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거를 피하기 위해 殺主를 감행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바꾸려는 노비의
주체적인 의사가 반영된 殺主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었다.
4장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奴主關係 인명범죄의 원인과 양상

도 점차 큰 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하여 奴主關係의 추이를 살펴보
았다.15세기 후반 이후 지배층의 토지집적과 정부의 봉건적인 수취체제
등으로 인하여 몰락한 양인들의 사노비로의 투탁과 고공화,양반들의 노비
증식으로 인한 奴妻와 婢夫의 양산은 필연적으로 私賤 인구의 증가로 이
어졌다.이것은 곧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奴主之分의 해이를 조성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관념적인 변화와 아울러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노비의 신분상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대되었다.이러한 변화
는 노비들로 하여금 저항의 강도를 한층 거세게 드러내게 하였고 점차 계
획적이고 집단적으로 殺主를 감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노주관계에서 발생하는 인명범죄는 노비와 주인의 관계에서 일상적으

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즉 인명범죄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적인 기반인 노비
의 상실을 달가워할 리가 없었고 노비의 입장에서는 발각될 경우 陵遲處
死에 처해지는 殺主를 선뜻 저항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그러나
노주관계에서 발생한 인명범죄의 양상변화를 통해 이 시기의 노주관계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명범죄를 통하여 살펴본 이 시기의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노비의 효

율적인 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본주의 통제 강화와 이로부터 벗어나기를
꾀하는 노비의 저항 심화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고 있었다.이와 같은 노
주관계는 15세기 후반의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변화를 겪
게 되었다.양인인구가 천인으로 하향 분화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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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奴主之分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아울러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 노비의 신분상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어
감에 따라 15세기 후반이후 奴主關係는 점차 본주의 노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노비의 저항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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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aperexamined theslave-masterrelationship (奴主關係),
centering on fatal crimes committed between slaves and their
mastersintheEarly ChosunDynasty.Through this,itlookedinto
how theresistanceofslaveswasunfoldedandwhatproblemswere
inherentintheslaverysystem.Inaddition,italsorevealedtheway
conflictswereexpressedinslave-masterrelationshipandthetrendin
thechangingslave-masterrelationship.

chapter2therelationshipbetweenvictimsandassaulterswas
analyzedbyreviewingdocumentsrecordedformorethan100years
from thereignofKingTaejo(太祖)tothereignofKingSungjong(成
宗).Asaresult,crimesamong family membersaccountedforthe
most,45% and crimes in slave-master relationship came in the



second,accounting for24%.Through this,itwas concluded that
there were not a few fatalcrimes in slave-master relationship.
Moreover,itwasconfirmedthattherewereasignificantamountof
conflictsandfrictionsbetweenslavesandmasters.

chapter3thecausesoffatalcrimesinslave-masterrelationship
wereclassifiedin twocategories:crimescommittedby mastersto
slaves and crimes committed by slaves to masters.Crimes by
masterswerecommitted fortheexcuseofvigilantesand took on
twoformssuchasindiscriminatemurdersandseverepunishments.
The charges were mostly attempted escapes, in other words
economiclossinflictedtomasters.Crimesbyslavestomasterswere
causedmainlybyeitherphysicaloreconomicdeprivationbymasters.

chapter 4 was dedicated to investigating the trends of
slave-master relationship,focusing onthe dramatic change in the
causesandaspectsoffatalcrimesinslave-masterrelationshipinthe
late15thcentury.The15thcenturywaswhenpeasants’deprivationof
landwasacceleratedduetothegovernment’sharshexploitationand
landaccumulationbytherulingclass.ThepopulationofSacheon(私
賤) had been rapidly growing due to Gogonghwa(雇工化), the
increaseinthenumberofNocheo(奴妻),Bibu(婢夫)from Yangin(良
人)-Cheonin(賤人)inter-marriage(良賤交婚),andthefactthatruined
commoners were reduced into private slaves. Accordingly, the
justification for the slavery system which had rationalized
masters’exploitation ofslaves started shaking Furthermore,slaves
askedfortheimprovementsoftheirconditionsastheproductivityof



agricultureincreased.Alongwiththesocio-economicchanges,there
wereshiftintheperceptionofthetreatmentofslavesandmasters,
which allowed murders of masters by slaves to develop into
collectivecrimesandmadetheirresistancemoreviolent.

Theconflictsand frictionsofslave-masterrelationship in the
Early Chosun Dynasty grew from theopposing attributes between
masters’controltorealizeefficientmastershipofslavesandslaves’
resistance in orderto escape from masters’reinforced controlof
socialandeconomicstatus.Suchslave-masterrelationshipgradually
revealeditslimitationsinthelate15thcenturyandslaves’resistance
developedinamoreaggressiv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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